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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머 릿 말

o 모든 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L1고 있어 어느 누구의 간섭이나 침해도 받지않고 행복을

추구할 자유와 권리가 있음.

o 그러나 북한에서는 정권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감시 · 통제체제하에

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가 공공연하게자행되고 있다

는 사실을 국제인권단체나 귀순자들이 증언하고 있음.

o 남북한 주민 모두가 인간다운 품위외- 존엄성을 향유하는 평화통일의

구현이 우리 족의 절실한 과제라는 점에서 북한의 인권실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통일을 주도해 나가야 하는 우리 정부의 주요 과업중

의 하나임.

o 이러한 관점에서 이 책자는

- 인권관련 국제규약을 검토하여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해 추구되는

보편적인 기본권의 내용

- 북한의 헌법 · 형법 등의 인권규정과 제도적 측면에서의 인권실태

- 국제인권단체보고서 및 귀순자의 증언에서 나타난 주요 인권침해

사례와 정치범 수용소 실태를 살펴보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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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국제 인권보호규정

1. 유엔省장

o UN헌장은 인권에 관한 뵨격적인 국제규약은 아니지만 국제연합이라

는 범세계적 평화기구의 가치관이 담거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 인류의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다시한번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문]

- 인종 · 서 · 언어 · 종교에 의한 차별없는 인권존중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인정을 규정하고 [제55조]

- 모든 가맹국에 이의 준수를 촉구하고 있음.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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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인 선언

o 1948년 유엔헌장의 인권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첫시도로서 유엔에

의해 선포된 동 선언은 인권을 「 정치적 · 시민적 권리 」와 「경제적

· 사회적 권리 」 로 구분하여

- 「 정치적 · 시민적 권리 」 로는 생명권, 자유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종교 · 언론 · 집회 · 결사의 자유 등을

- 「 경제적 · 사회적 권리 」 로는 교 육권, 노동권, 최저생활수준을 보장

받을 권리 등을 예시하였음.

o 그러나 인권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권리들이 상충되는 상황에서는

그 우선순위에 따라 절대적인 「기본적 권리 」외- 상대적인 「2차적

권리 」 ,

「 추가적 毛리 」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 「 기본적 권리 」 는 인간다운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생명권,

신체의 자유, 육체적 · 정신적 건강보호권 등이며

- 「2차적이며 추가적인 인권 」들은 보장의 수준이 낮아질 수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본질적 부분이 침해당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한될 수 였는 인권으로 재산권, 언론 · 사상의 자유, 참정권,

교 육을 받을 권리 등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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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인권규약

. 국제인권선언의 선언적 원칙들을 구속력 있는 일반조약으로 만들기

위한 노 력의 일환으로 1966, 12. 16 유엔총회에서 두개의 언권규약,

즉 r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제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 시민적

. 정치적 제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및 「 시민적 · 정치적 제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선택의정서 」 가 채택되었는 바

- 동 규약은 헌장보다도 인권을 더욱 정확하고 세부적요로 규정하고

인권보호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음.

o 이 규약들은 인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각기 구상

하고 있는데

된

- 「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은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 각 당사국에서 보내온 보고를 심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각 당사국과 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 그 의견을 진술할 임무를 부과

하고 있는 반면

-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 에서는 인권의 보호

가 제대로 행해지기 위해서는 일국의 경제가 일정수준에 올라 있어

야 한다는 점을 감안,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서의

제도적 장치와는 대조적으로 여기서는 단지 경제적 권리의 보호를

위한 노 력으로써 일국에서 행해지는 제반조치에 대한 정기적 보고

를 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토록 하는 것에 그치고 있으며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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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의정서 」 는 개인의 청원을 규정하고 있요나 이 경우 인권위원
u

회는 당해국가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고 또한 권고하는 것 뿐임.

o 국제인권규약은 국가간의 조약으로 동 조약의 비준에 의해 국가는

조약에 포함된 조항을 존중하고 조약에 의해 요청된 상태를 유지하

거나 확립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민을 위하여 특정

한 제소제도를 설치할 의무가 있음.

o 결국 상기 인권관련 국제규약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확인한

기초위에서

- 인간에 가해지는 온갖 형태의 물리적 · 정신적 외압의 제거를 통해

인간의 자유상태 회복을 보장해 주는 것(주로 정치적 · 시민적 권리)

과

- 한편으로 자아실현의 완성을 위한 제반조건들의 성숙을 적극적으

로 마련해 주는 것(주로 경제적 · 사회적 권리)등이 인권보호에 필수

불가결한 조건임을 제시해 주고 있음.



고

111. 북한의 인권규정과 그 실태

1. 인권규정

o 북한에서의 법은 당 및 정권기관의 대주민통제의 강화 및 사적생활

을 제한하려는 목적에서 공법화되어 있고 권리보다 의무중심요로

되어 있으며 법의 제정 및 운용이 당의 정책에 예속되어 있음

*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 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한다" (헌법 제11조)로 명시, 노 동당의 결정과 지시가 헌법보다 상위

에 있으며 그에 우선항을 명문화하고 있음.

o 북한 헌법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에서는

-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 라는 집단주의

생활의 대원칙을 선언하고

- 주로 무상치료권, 휴식권, 여자의 권리 등 사회경제적 권리를 중심

으로 한 일련의 기본권을 명시하고

- 이러한 권리와 의무는 북한의 모든 
" 

인민 
iV 

에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

공민 
" 

에게만 인정된다고 정의하고 있음,

* 공민 : 일정한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그 나라 헌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지닌 사랖( 「 조선말 대사전 」 ,
P.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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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히 북한 헌법 제65조는 
' 

공민은 국가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북한은 이 조항이 헌법

상 규정된 권리의 실현에 있어서의 평등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북한은 해방이후 여러차례에 걸쳐 성분조사 사업을 실시하여

주민들을 출신성분과 사회성분별로 엄격히 구분[핵심계층, 기본계층,

적대계층)하여 직종과 직위를 맡기고 이 계층을 51 부류로 더욱 세분

화하여 일종의 신분제도와 같은 양상을 띄고 있음

l 구 분 l l 용 l

- 7 -
區



l 구 분 1 시 l 내 용 j

1競荊玆 l'81·1·,,,, lo 程原,盾굴璘겡히

o 북한체제 유지의 근간이 되며 「 인민 」의 자유와 권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실정법인 형법은

- 사회주의 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온갖 요소에 대한 「 표 롤레타리아

독재의 예리한 무기 」 로서

+
" 

우리의 법은 사회주의 사회의 법이며 프 롤레타리아 독재의 기눙을

수행하는 우리 국가주권의 법입니다. 
TX 

[김일성 저작집 제12권 P. 219)

- 「 형법의 해석 및 적용도 정치와 분리묄 수 없는 것으로 강한 정치

사상성이 요구되므로 당의 엉도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은 전적으로 당의 정책을 실현하며 당의 정책을 옹호하기 위하

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당의 영도를 받지 않고서는 법을 옳게

집행할 수 없습니다. 」 (김일성 저작집 제12권 P. 222)

- 이는 북한의 형법이 개인 或 사회의 법익보호나 피의자 인권보호

수단이 아닌 북한체제 유지를 위한 기본권 침해의 근거 및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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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유추해석의 인정

- 「범죄행위를 한 경우 형사법에 그와 똑같은 행위를 규정한 조항이

엾을 때에는 이 법 가운데서 그 종류와 위험성으로 보아 가장 비슷

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운다」 [형법 제10조)

* 「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죄형법정주의 및

유추해석금지라는 근대형법의 대원척에 반함.

o 형벌조문의 추상성

- 「 관리일군이 으로 직권 또는 직위를 람용하여 프죠

흐皇과 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수 있게 한 경우에는 4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형법 제124조)

- 「관리일군이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형법 제128조)

- 한 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

한다」 (형법 제131조)

*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결국 당의 정치적 해석의 여지를

폭넓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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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예비외- 미수의 처벌

- 「 범죄의 준비외- 미수에 대하여서는 범죄의 기수와 같은 조항을

적용한다」 [형법 제15조)

* 범죄의 예비만으로도 획일적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처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뿐아니라 범죄인의 심리상태를 문제료 삼아 처벌

할 수 있게 되므로 인권침해의 위험 상존

o 불신고범, 방임범의 처벌

- 「 이법 제63죠[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에 대한 강도죄), 제141조(살인

죄), 제160조(공민에 대한 강도죄)의 범죄가 준비되고 있거나 감행

된 것을 알면서 그것을 해당기관에 알리지 않은 자는 ][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형법 제122조)

* 반국가범죄에 대한 불신고범, 방임범의 예외없는 처벌 외에도 강도

죄, 살인죄 등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 전체주의 독재체제 유지를

위한 주민 상호감시체제 구축 기도

o 부당재판의 처벌

- 「 사건을 과장, 날조하였거나 부당한 판결, 판정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형법 제1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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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권분립의 민주정신과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법부의 정치종속의

극명한 표현이며 김부자 및 노동당의 전횡적 권력범위를 무제한화

하는 조항임.

o 생산수단화된 개인

- 「오작설계로 시공하게 하거나 설계문건이 없이 또는 설계를 어겨

오작시공하여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준 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에 처한다」 [형법 제79조)

- 「 농업생산의 과학기술공정을 어겼거나 농산작업을 조잡하게 하여

농업생산에 큰 지장을 준 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형법 제80조)

- 「집짐승을 기르는 일군이 위생방역 또는 사양관리에 관한 규정을

어겨 많은 집짐승을 죽게 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

다」 [형법 제인조)

* 개인 권리보장보다는 사회주의체제 수호가 형법의 존재이유임을 시사

-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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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로 본 인권실태

가. 기본적 권리

1) 자유권적 인권

o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등의 차별엾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와 불법구금, 고문 등 비인도적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정도이나

북한은 공정한 재판절차없이 피의자를 구금하거나 고문 등 비인간

적 처벌을 자행하고 있오며

- 특히 김일성부자의 지시나 당 정책을 어겼을 시 처벌의 가혹함을

주민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 인민재판식 「공개재판」을 실시,

범죄용의자의 초보적 인권까지 유린하고 있음.

o 또한 정치범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처벌은 일반주민들에 비해 가혹

한데 이들은

- 법에 의한 재판이나 형기에 관해 명확한 언급엾이 「특별독재대상

구역 」 이라는 수용소에 감금되어 입소날로부터 모든 기본적인

권리가 박탈당하며, 친지의 면회가 금지되는 것은 물론 서신연락

도 할 수 없는 처벌을 받고 있고

- 수용자들은 구역안에서 매일 12시간 이상씩 광산, 벌목장 등에서

강제노동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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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983년 1월이다. 김일성의 신년사 발표가 있어서 시청하던중

김일성의 목소리가 쉰소리 굵게 나자 
' 

돼지 멱따는 소리처럼 꽥꽥

거린다 
·

고 무심코 말 한마디 잘못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다음날

소리엾이 불려갔고 현재 그의 가족까지 추방당했다는데 이웃들은

그가 특수처리대에 의해 사형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덕남, 
'

90. 9. 7 귀순)

.

‥ 1

90. 8 북청군 소재 북청사범대학생 명불 4명이 북청군 쌍림리

소재 윽수수 농장에서 옥수수 2배낭(약 ICk g )을 절취하는 과정에서

황해도 출신 학생(33세가량)이 경비원 1명을 전지가위로 살해한 .

혐의로 체포되어, 
5

91. 4초 북청 사범대 뒷산에서 사범대학생, 주민

등 2
,
000 여명이 관람하는 상태에서 공개총살형에 처한 사실이 있

었음. 
Ti 

(여금주, 
'

94. 2 귀순)

.

1

89. 9 평남 안주시 청천다리에서 협동농장원 고 정갑이 강냉이

60OK g을 절취한 죄로 공개재판을 통해 공개총살을 당했는데 안전원

2명이 피고인의 손을 뒤로 묶고 입에 재갈을 물린후 검은 천으로

눈을 가려 재판장 옆에 설치한 나무기둥에 결박한 후 사격수 3명

(도안전원)이 사형수 전방 IOm 지점에서 자동보총으로 3발찍 사격

하고 사격종료후 가마니 등으로 시체를 말아 구급차에 싣고 갔는데

- 13 -



총살형 장면을 목격한 주민들은 
"

큰 죄도 아닌데 아깝게 죽玆다.

너무 잔인하고 무섭다며 당국의 무자비한 법집행에 불안과 공포를

느 낀다 함" [백영길, 
'

94, 3. 11 귀순)

·

" 

어떤 집에서는 장마철에 김일성 초상화에 습기가 차서 구김이 생겼

다. 이 구김을 펴기 위해 초상화를 떼어내어 다리미로 펴다가 누렇

게 퇴색되어 오히려 더 우스꽝스럽게 변해버렸다, 이 모습이 정성검

열대에 발각되었다. 검열대 지도원이 
' 

무엇때문에 수령님의 초상화

얼굴을 다리미로 지졌는가 
' 

라고 추궁했다. 이 추궁에 
' 

구김올 펴

보려는 충성심에서 그蠻다 '

고 사실대로 답변했으나 결과는 사상체계

를 걸어 시골로 추방되었다. 
" 

[임정희, 
'

89. 9. 10 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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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o 북한헌법 제17조는 
"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고 사생활의 침해불가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무단침입 등 주민사생활에 대한 침해는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고 있음.

의 일상생활과 사상동향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30여세대로 구성된 인민반은 각종 회의를 통해 각 가정의 비위사실

을 공개 비판토록 강요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감시통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 국가안전보위부가 운영하는 5호담당 지도원도 각 세대의 사상동태,
a

일상생활을 감시하고 있음.

o 또한 북한주민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군에서 다른 군 지역으로 여행

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 

여행증명서 
' 

를 발부받아야 여행할 수 있는

등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약되고 있으며

- 만약 허가없이 여행할 경우 경범죄 수용소인 
' 

집결소 
T 

에 수용되

어 30일간의 무보수 노동에 처해지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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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공장 . 기업소 및 리 · 동단위에는 보위부원과 사회안전부 요원

을 주재시키고 유치원 보모들까지 정보원(밀정)으로 삼아 천진한

어린이를 이용하여 사생활까지 탐지하고 있는바, 주민에 대한 감

시체계는

- 5호담당제를 통해 5호담당 지도원이 각 세대의 사상동태, 일상

생활을 감시

- 30 - 60세대를 한개 인민반요로 묶어 인민반장이 행정업무처리

등과 주민동향을 과악, 매일 동 사무소에 보고

- 사회안전부 분주소에서는 인민반장과 협조, 주민동향을 파악 일반

범죄자 등을 색출, 소조 A임자가 시 · 군 · 구역 당위원회내 3대

혁명 소조부에 보고

- 각기관 · 기업소내에서는 당 세포비서가 각 개인을 감시, 총화 등

을 통해 비판하고 초급당 비서에게 매일 직보

- 국가보위부에서는 수개 직장단위별로 보위7원을 파견, 사상동향

을 감시하며 반당 · 반체제 사범 색출활동을 하고 있음.

(김수행 
'

91. 9. 3 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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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

ee l982년까지는 감시원 세 사람이 주민 한 사람을 감시토록 하였

으 나 그 이후에는 일곱 사람으로 감시를 강화하였다.

1984 년에 들어와서는 위생부 반장과 세대주 반장제를 신설하여

이들에게도 망원의 역할을 부여했기 때문에 단위조직내의 망원수

는 9명이 되었다. 감시의 중점은 보위부 요원이 김일성 유일사

상체계 이행 여부를 확인토록 하였고, 사회안전부 경제감찰지도원

이 개인생활의 수입과 지출내용 · 관혼상제의 접대 낭비여부 · 고 가

물건 . IV . 냉장고 . 이불장 . 전축. 등의 구입내역을 감시토록하고

있다.

사회안전부 주민담당 지도원은 매년 개인생활평정서에 직계 및 친

척에 대한 신변변동사항을 정리 ·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인민반

장은 배급 수령후 혼합곡 사용여부와 식용유 과소모 여부 · 육류

구입 . 취식여부 . 인민반 공롱회의 참가여부 등을 파악하도록 하

고 있다. 인민반 경비원은 외래인 방문자와 각종 모임 유무 등

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으며, 초급당비서는 사상학습 참가여부와

각종 조직생활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책임자는 지각

. 조퇴횟수 . 업무수행상태 . 출장사유 및 지역파악 · 사적업무출장

및 퇴근여부 . 무단결근 등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위생반장은

김부자 출판물 보관 및 관리상태와 김부자 초상화 관리상태를 파

악하도록 하고 있다. 세대주 반장은 남자위주의 사생활을 파악

하면서 불량배 및 불순분자를 색출, 보고하도록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 17 -



이들이 파악하고 확인한 결과는 불규칙적으로 지역별로 임명된

담당자들이나 감시요원들이 직접 순회방문할 때 종합적으로 제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위부 계통은 통상 야간에, 안전부

계통은 주간에 보고 . 연락토록 하고 있다, 감시중점사항에 위배

되는 자는 1차 구두로 경고하고 있다. 그래도 또 위배할 때는

위배정도에 따라 엄중경고를 하고, 6-12 개월 철직대우, 책벌로

5-10 년간 직위해제, 제한구역오로 이주 추방, 정치범으로 수용,

통제구억에 종신거주 등의 엄한 처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다. 위배자를 색출 보고한 자는 기관의 신임을 얻어 일반

적인 과오는 용서를 해주는 것이 관례로 로1어 있으나 보고자의

과오가 발생될 때는 일반인들과 같은 벌을 받아야 한다. 
"

[검광호, 
'

87, 3. 3 귀순)

" 

평양시에 세돌 지난 아이를 가진 부부가 살고 있었다. 부부는

그날도 평일과 같이 인민반장에게 찾아가 열쇠를 맡겼다. 그런데

그날 구역 당에서 유일사상검열성원이 내려와 인민반장과 함께

반내 모든 가정의 잠긴 문을 열고 김일성 · 김정일 초상화와 도 서

를 검열하였다. 젊은 부부집에도 들어가 검열하였는데 책상 밑

에서 로작 책뚜겅이 오줌에 젖어 캔 앞장에 있는 김일성 초상화

가 오손된 것이 발견되었다. 소변이 묻은 사유는 3살짜리 아이가

장난을 치며 책을 가지고 놀다가 그냥 오줌을 쌌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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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그것을 모른 부모는 다른날과 마찬가지로 별일이 없다고

확인하고 인민반장에게 열쇠를 맡겼다가 변을 당하게 된 것이다.

결국 그 들 부부는 철없는 아이의 소행이었지만 로작책 뚜껑에 오

줌을 싸게해 오손시宅 행위를 용서받지 못한 채 깊은 산골로 추방

되게 되어 앞날까지 영원히 망치게 되었다"

[고운기, 
'

89. 8. 12 귀순)

·

" 

외부지역에서 온 사람이 숙박을 하려면 해당인민반 숙박 등록

대장에 기록하고 연민반장의 확연이 끝난후 분주소[파출소)에 찾

아가 공민증과 대조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부모형제 친척

사이라도 무조건 숙박을 하다 검열에 적발되면 벌금과 증명서 특

기란에 무단숙박자였다고 기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제를 하고

있다" (소영식 
'

88. 9. 24 귀순)

·

" 

북한은 전국의 모든 난장이들을 자강도와 양강도 접경 고 원지대

에 집단 격리수용, 직접 농사를 지어 자급자족하며 살게 하면서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는 등 통제하고 있으며 맹연들도 도소재지

이상 대도시에는 거주하지 못하게 하고 일정한 마을을 조성, 집단

거주토록 하고 있고 특히 평양에는 벙어리, 귀머거리 등까지 지방

으로 전원 추방하였음. 
" 

(윤 웅, 
'

93. 10. 11 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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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북한은 평양주민을 200만으료 고 정시키기 위해 
'

82년경 토대불

량자, 불구자 등을 지방요로 소개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소개사업

을 벌였으며 또한 평양은 외국인들이 왕래하는 북한의 관문으로서

일반주민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특수지역으로,

- 일반주민들이 평양을 출입하려면 평양에 거주하는 친척 등의 사

망전보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를 갖고 군안전부에 신청하고, 또

한 평양시 안전부에서 평양방문 승있번호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

문에 평양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 포기하며,

- 지방에서 평양을 가뵨 사람은 100명당 5명정도 될 것으로 생각함wt

[장기홍 
'

91. 11. 28 귀순)

·

" 

자식을 군대에 보낸 집이 있었는데 아들이 사망하였다는 통지가

날아왔다. 부모는 즉시 여행중명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복잡

한 절차와 통제때문에 장례날짜에 가지 못兎다.

그 부모들은 
' 

자식 잃은 것만도 원통한데 죽은 자식됴 못보게

됐다 
'

고 주먹오로 땅바닥을 치며 울다가 끝내는 
' 

이놈의 세상,

이놈의 세상… 
' 

하면서 대성통곡 하는 것을 보았다ii

(소영식, 
'

88. 9, 24 귀순)



3) 정신적 · 사회적 활동에 관한 자유

o 북한에서는 유일사상[주체사샹)에 의해 주민들의 기본적인 양심의

자유도 규제되고 있으며

- 오로지 주민들은 김일성부자의 생각과 사상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개인적인 양심과 사고는 억제되고 있음.

o 또한 하나의 사상만이 존재하는 북한에서 종교는 헌법에 그 자유를

보장한다고하고 있지만 주민들에게는 하나의 낱말에 불과하며

- 북한의 사찰 · 교 회 · 성당 등은 북한주민들의 신앙생활을 위해 설립

된 종교시설이 아니라 해외관광객을 위한 대외선전용 시설일 뿐임.

o 개성있는 창작작업으로서의 문학 · 예술활동은 북한에서는 용납될

수 없으며 오로지 
"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 양하며, 은 사회

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복무하는 수단"으로만 존재가치가

있는 바

- 그 렇기 때문에 모든 문예활동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원칙에

따라, 또한 당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 당의 이익과 당의 견해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요구받고 있음.

즈1 1



團 , 禍圖 圖

.

‥ 

북한의 최고법이라 할 수 있는 당의 유일사상 10대원칙은 모든

인민들이 김일성이 생각하고 의도하는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 한 전 인민을 여러 형태로 조직에 편성

시켜 놓2 생활의 일거일동을 주 . 월 · 분기 · 연간 등으로 구분하

여 주기적으로 총화(비판)를 실시함으로써 인간본능의 양심을 규

제 . 통제하고 있다,

만약 개인이 양심적인 발언을 한다면 그것은 곧 김일성에 대한

항명으로 매도되어 비판을 받아야 하며 심지어는 정치범이 되어 특

별독재대상구역에서 종신동안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여야 한다. 
"

[고운기, 
'

89, 8, 12 귀순)

.

‥ 

북에서는 오직 당과 김일성을 위해 헌신하는 공산주의자의 풍모

를 갖추어야 한다면서 혁명적 양심을 강요하고 있다.

다시말하면 김일성 . 김정일이 바라고 의도하는대료 말과 행동을

하면서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는 자각과 자부심을 가지고 죽어도

영광, 살아도 영광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낙후된 경제와 묘 순된 체제를 확인하는 순간마다 김일성
m

말과 당의 지시대로 살아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노 낀다.

이 때문에 누가보지 않거나 당조직의 감시 · 통제를 벗어나면 자

신들의 생계를 위해 양심을 버리며 불법행위를 거리낌엾이 자행

하는 주민이 늘어나고 있다, 
"

(소영식, 
'

88. 9. 24 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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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부는 국가 이익

에 공헌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종교적 활동도 엄격히 제한한다.

최근에 북한정부는 외교적 목적달성의 수단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종교조직의 형성을 촉진해 景다.

북한은 500 여곳의 가정교회에서 예배보는 1만여명의 기독교 신자

가 있으며, 한국 토착종교운동에서 비롯된 정부가 지원하는 단체

인 천도교 청우당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일성과 그의 가족, 그의 주체사상은 숭배되고 있으며 검일성

가족에 대한 찬양은 국가적 종교의 것에 가깝다. 북한당국은
" 

검일성주의 
" 

(북한 언론이 부르는)와 기독교사상을 융합시키기

위한 신학적 토대를 연구하고 있는 것 같다,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93) 북한관련부분)

·

" '

88. 9 신축된 평양 만경대 구역 건국동소재 봉수교회는 평시에는

관리원 가족만 거주하 서 철문을 굳게 닫고 있으나 외국인 참관

시에는 만경대구역내 동사무소 근무자 등 당에서 엄선한 40-50 대

의 남녀 수백여명이 위장 예배를 보며 인근주민들의 출입이나 접

근은 철저히 통제하고 있어 교 회 인근 주민들은 봉수교회를 
ea 

외

국인 참관지 
" 

로 인식하고 있음. 
WT 

(검명철, 
'

93. 7. 15 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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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경남도 신포시의 한 마을에는 머리를 약간 흔들거리면서 다니

는 할머L]가 었었는데 그 분은 해방직전에 무당을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 할머니에게는 3명의 손녀가 40세가 넘었는데도 시집

을 못가고 있었다. 이유는 10대원칙에 명시된대로 김일성을 충

성으로 모 시지 못하고 게다가 명적 신념을 갖지 못하고 살아온

접안0'1라는 낙인이 찍혀머렸기 때문에 손녀들이 머리도 좋고 악

기됴 잘 다루는 재능을 가졌어도 결혼을 못한 것이다, 그 처녀

외- 결혼을 하면 남자의 장래가 영원히 막히고 북한에서 계속 따

돌림을 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북한주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 [김 성, 

'

90. 6. 1 귀순)

.

" 

북한의 예술은 그 소재나 주제도 김일성 · 김정일의 우상화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자연풍경을 그린 미술작품이라도 김일성

· 검정일의 사적물이 있는 고 장이나 지역을 배경요로 그려야

당선이 될 수 있고 작품으로 인정을 받는다. 예를들면 만경대

· 백두산 · 백두산밀영지대 등은 김일성 · 김정일의 고 향 및 활동

지역의 표현으로 이용되며, 
' 

강선의 노 을 
' 

이라는 그림의 소재

는 저녁노을보다는 김일성의 천리마운동을 주제로 담고 있다.

서예작품도 김일성에 대한 글이나 반미 · 반제 · 반남사상을 선전

하는 것이나 중앙당 선전선동부에서 제공한 구호나 선전원고 오]

에는 임의로 쓸 수 없다. 
" 

(이정철, 
'

93. 9. 23 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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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마 1984년 봄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나는 그때 해군이었다.

바닷가 초소에서 근무할 때 난생 처음으로 본 해당화꽃이 모래밭

의 뜨 거운 해풍 속에서도 곱게 피는 것을 보면서 시 한편을 썼다.

잘 쓰 여진 시라고 생각도]었다. 나는 조선인민군출판사로 올려보

내려고 중대 정치지도원에게 그 시를 제출했다. 중대정치지도원

은 그 시를 곧 상급정치부로 올려보냈다. 나는 그때까지도 매우

기분이 좋았다. 그러나 상급 정치부에서 온 소식은 나를 실망시

減다. 시의 주제가 당과 관련된 주제가 아니며 사상성이 엾는

시를 썼다고 비판까지 받았기 때문이었다. 
"

(김 성, 
'

90, 6, 1 귀순)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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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앞에 펑둥

. 북한 헌법 제65조는 
"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

. 나 다 같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 모든 주민이 평등함을 규정하

고 있으나

- 실생활에 있어서는 엄격한 계층 · 신분별 차별제도를 통해 불평등

한 권라외- 의무를 주민들에게 부과하고 있음.

o 북한은 해방이후 몇 차레에 걸친 주민들의 성분을 죠사, 출신성분

과 사최성분에 따라 3계층 51 개 부류로 세분하여

- 개인의 지위, 특권, 식량배급, 직업, 교 육, 시설 이용에 대한

차별 뿐만 아니라 일반범죄에 대한 처벌을 결정하는데까지 적용

하고 있어 엉청난 불평등을 양산하고 있음.

圖

·

" 

김일성을 포함, 2백만명이 엘리트 특권계급이며 1천5백만멍이

제한된 권한만을 행사하며 3백만명은 불순분자로 분류돼 일체

주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어린이 여러 명이 똑같은

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부모가 속해있는 계급에 따라 처벌이 닿라

진다"

(케리건교수[미 햄라인대) 헤리티지재단연구소 북한인권세미

나 발표내용, 세계일보 ('92.5.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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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당간부나 행정간부는 먹고 입는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고 있다.

또 이들에게는 부정부패가 만연돼 있어도 노동자들처럼 법적 규제

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간부들은 직위에 따라 국가로

부터 주택 · 가전제품 · 식료품 등의 일용품을 전용상점과 공급소

에서 보장받고 있고 가족수에 관계없이 아파트가 우선적으로 배정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자는 방 한 칸에 한 세대가 살림을 하는 것은 보통

이며 남의 집에 임시로 방을 만들어 살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만 보아도 북한이 무계급사회란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 
"

[소영식, 
'

88. 9. 2 귀순)

·

" 

특히 북한은 아직도 조상들의 과오, 일제 때나 전쟁때 있었뎐

과오를 가지고 후손들의 기본권을 박탈하거나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집은 6 · 25때 월남하였다는 할아버지 때문에

부모도 고 생했지만 형제들도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있어

도 들어가지 못했다" (김 성, 
'

90. 6. 1 귀순)

·

" 

평안남도 재판소의 한 고 위간부는 국가자금 착복 · 처녀강간 ·

· 유부녀 강간 등의 죄로 사회적으로 여론이 나빴으나 법을 다루

는 기관요원이라 해서 10년 이상 중형을 받을 사람임에도 불구하

고 1년간의 교 화노동으로 재판해버린 사실이 있다.

또 평성시 행정위원회에서는 고 위간부들의 국가자금 착복 · 부화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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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집단적으로 나타나 큰 문제거리가 되었요나 이 사건 역시

관대히 용서되어 지난 1983년 직위 철직만 되는 조치로 끝나고

말았다. 
iT [김광호 

'

87. 3. 3, 귀순)

.

"

2 . 8 비날론 연합기업소의 설계기사로 있던 사람이 순간적인

실수로 실험실에 화재를 냈다, 이 실수로 그 는 당원자격과 당증

을 박탈당하고 준박사 칭호도 무효화된 채 흥원군 관 건설사업소

로 추방당했다, 그 는 거기서도 먼저 근무하뎐 기업소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보고됴 하며 관개건설에 따른 기술적인 자료를

제공하여 관여를 했다. 이 사실을 안 2 · 8 비날론 기업소 초급당

비서가 
' 그만큼 과오를 저지르고도 아직 정신을 못차려 기업소

일에 관여하는가 더욱이 동무는 비당원이 아닌가 
' 

하면서 인격

을 무시하고 인간대우를 하지 않았다, 당원이 아니면 발언권도

없요니 참견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월급도 고 등중학교를 갓

졸업한 우리보다 적었다. 내가 70-80 원을 받았는데 그는 두 딸과

부인을 거느린 세대주였는데도 60원을 받아 생활하였다, 
12

(김 성, 
'

90. 6. 1 귀순)

·

" 

한살짜리 아기를 둔 젊은 농장원 부부가 살고 있었다,

이들 부부는 해뜨기 전에 들에 나가 해가 지면 돌아오는데, 아이

가 있다고 해서 여성이 예외되는 경우는 드물다. 남편 혼자 벌어

들인 공수로 연분배를 받아 살아가자면 고 충이 많으므로 이들 부

부는 아침 여섯시 경에 아기를 탁아소에 맡기고 함께 농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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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한다. 오전 열시쯤이면 탁아소 보육원들이 업고 오는 아기

에게 30 분 정도 젖을 먹언다. 남자들은 이 시간에 담배를 피우며

휴식을 취한다. 그러나 아기엄마들은 휴식하면서 젖을 먹여야

하는 것이다. 결국 여성들은 아기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남성들
고

처럼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것이다. 그러다 제한된 휴식시간이

종료되면 지도원이 
' 

작업시작 
' 

이라고 외치는데 아기엄마들은

이때 아기가 빨고 있던 젖꼭지를 강제로 떼어내고 일을 시작해야

한다. 퇴근후에도 여성들은 저녁밥 준비때문에 더 바쁘다. 먹고

치워야하는 일 때문이다. 여기다 밤에 동원되는 공사나 교 육이

있으 남자와 똑같이 참석하여야 한다. 결국 여성들의 하루일과

시작도 남자보다 빠르다. 새벽 4-5시편 일어나서 밥짓고 집안일

보고 아기 돌로1-야 할 일이 연속적으로 되풀이 된다. 
"

(소영식, 
'

韶, 9, 24 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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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단적 기뵨권

o 북한은 개인이나 집단의 리와 이익에 대한 침해를 미리 막거나

또는 침해된 권리와 이익을 복시켜 줄 것을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오나

- 실제로는 신소나 원시 그 침해사항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색출하는데 일차적 목적을 7기 때

문에 허울 뿐인 규정으로서만 존재하고 있으며

- 색출되었을시 당의 정책과 지시에 불만이 있는 것요로 낙인 찍기

때문에 개인이익이 침해당해도 신소나 청원은 할 엄두를 묫내고

있음.

騰

·

" 

주민들이 신소와 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은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신소사건이 발생하면 국가보위부나 안전부

는 그 내용을 해결하기보다 필적조사 등을 통해 신소자를 색출하

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 신소자가 밝혀지면 불러다 놓3 
· 

무

엇 때문에 신소하였는가 왜 수령님께 근심을 끼치는가 라는 식

으로 심문한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발각되었을 때 돌아오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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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때문에 신소도 못하는 실정이다. … 너무나 억울한 입장에 처할

경우, 더 나쁜 대우를 각오하고 최후 수단으로 신소하게 되는 경

우가 있는데 이 경우 대개는 보위부나 안전부로 불려가 심문당하

다가 병신이 되거나 풀려나온다 해도 평생 요시찰대상으로 낙인찍

혀 일생을 어둡게 살아야 한다. 
" 

(소영식, 
'

88, 9, 24 귀순)

·

" '

88. 2경 김덕철(34세, 보통강구역 서장동 거주)이가 중앙당 신

소과에 ' 

경제정책이 현실정에 맞지 않으며 경제발전 하려면 개인

기업으로 바꾸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 

는 내용의 비밀투서를 하

자 
'

88. 5경 필적조사로 보위부에 검거된 후 소식을 모르고 조모,

가족, 삼촌 등 일가족은 통제구역으로 추방되었다. 
"

(김운학, 
'

89. 5. 6 귀순)

0 1



나. 정치적 권리

1) 언론 · 출판의 자유

o 북한에서의 언론 . 출판은 
" 

김일성의 교 시와 김정일의 방침을 해설

선전하고 옹호 관철하며 표롤레타리아 독재를 가일층 강화하고 인민

들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데 복무i' 하도록 그 존재

가치를 규정하고 있어

- 북한의 모든 언론과 출판물은 사전검열과 엄격한 통제를 통해 그

내용이 이 규정에 충실한가를 승인받아야 인쇄 · 공표화될 수 있음.

o 또 한 북한은 주민이 자기의사를 마음대로 발언할 수 있는 권리,

알 권리를 원천적오로 봉쇄하고 있는 바

- 김일성부자의 지시나 당 정책을 비판할 시 재판없이 정치범 수용

소에 수감되거나 가혹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찬성과

묵비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으며

- 회1부소식의 북한유입 방지를 위해 외국도서 및 녹화 · 녹음테이프의

반입 단속과 해회i여행자의 주민접촉을 봉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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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에는 주먼들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가 있다

고 언급하지만, 북한당국은 정부의 목적에 합치되는 그러한 행동

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주민들에게 「사회주의규범 」과 「집단

주의적 정신 」 에 따를 것을 규정한 헌법조항들이 개인의 정치적

시민적 자유에 관한 조항보다 우선한다. 국제사면위원회에 따르

면 과거 일본에 거주했던 가족중 한사람이 정부를 비방하다 체포

되어서 가족전체가 국내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한다. 그들이 「노

동교화소」 에 있다는 보도가 '

92 년에 있었다,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93) 북한관련부분)

·

"

1979년도에 어머니 제자가 대안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안

중기계공장 방송원으로 선발되어 근무하다가 당 위원회 선전

부에서 비준받지 않은 내용을 방송했다는 이유로 산골로

추방된 사실이 있다. 이 때문에.북한에서는 어린이들이 
'

조선

소년단 '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에 보급하는 신문)이나 
' 

새

날 
' 

과 같은 월간 잡지에 글짓기 작문 하나를 써서 제출하려

고 해도 우선 담임선생님의 검열과 소년단 지도원선생, 그리

고 학교 당비서 선생의 검열을 받아야 하며 그 다음에는 군

당위원회 선전부의 검열을 거쳐야 한다. 이때 중점적으로

보는 핵심은 
' 

김일성 · 김정일을 찬양하고 있는가 
· 

이다‥

(김성, 
'

90. 6. 1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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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y

92, 4경 년 1명이 함북 청진경기장에서 개최된 「 4 · 15

상 축구경기 」 관람도중 경기장 담에 올라가 「 우리에게는

자유가 엾다, 검정일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 자유를 회복하

자」는 내용의 전단 300여매를 살포하고 반김부자 구호를

외치다 현장에서 보위부원에게 체포되어 관중들이 보는 가

운데 구타당하어 즉사하였음, 
"

[윤 웅 · 박수현, 
'

93. 10. 11 귀순)

· 주석이나 그의 정책을 비관하는 사람은 수감되거나, 노동교

화를 받는다. 
'

86 년에 탈출한 한 사람에 의하면, 한 과학자

는 그의 집에 있는 라디오에 도청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집에서 김일성을 욕하다가 체포되어 사형을 당하였다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93) 북한관련부분)

·

'

89. 5경 김정일은 외교부에 
" 

서방기자들은 말썽을 피우는

일이 많으므로 가능한 한 방문을 허용하지 말고 제3세계 기자

들도 현지 대사관에서 신분을 철저히 료해(확인)한 午 방북

을 건의토록하라"고 지시하여 외국기자들의 북한방문을 제

한하고 있으며

- 방북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가보위부의 외국인 감시요원이

반드시 안내 · 통역으로 동행하여 체류동향을 감시 · 통제토

록하는 한편 외국인이 이용하는 호텔이나 초대소에는 도 청

장치를 설치하여 일체의 동향을 감시하고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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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 6 제13차 평양축전 행사에 동원되었던 외교부 행사지원

팀인 
" 

작전그룹빠WA 5명이 평양 창광산 호텔객실에서 유경

호텔(105층) 건설을 화제로 
" 

집이 모 자라 동거세대도 해결

못하는 처지에 관광객들도 엾는데 호텔만 크게 지어 뭘하

겠는가TX 하고 비난발언을 하였다가 도청되어 전원 지방으로

추방되었음. (고영환, 
'

91. 5. 2 귀순)

. 북한은 국내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정보를 통제하려고 한다.

일본 언론인의 출입은 엄격히 관리된다. 북한에 대해 비판

적인 러시아 언론은 접근이 제한되어 왔고, 
'

91 년 한해동안

그들 사무소의 상당수가 폐쇄되었다. 국내언론 검열은 엄격

하며, 공식적인 정부시책으로부터의 이탈은 허락되지 않는

다. 북한당국은 정치관료를 제외하고 외국 방송을 청취하는

것을 금하며, 이를 어기는 자는 혹독한 처벌을 받는다.

라디오와 TV는 오직 국내방송만 수신할 수 있게 고정되어

있다.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93) 북한관련부분)
w

.

' 88년초 김일성 종합대학생이 남한방송을 몰래 청취, 북한경제의

불합리성을 깨닫고 김정일에게 
" 

경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안된다"

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자 김정일은 
" 

이런놈이 있느냐며 즉각

잡으라w'고 지시하여 1명은 검거 처형되고, 1명은 자살한 사건이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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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이7 
5

88, 8 사회안전부는「남조선방송 청취자는 처벌한다」

며 f 모든 라디오의 재등록과 남한방송 청취 금지 」 포고문을 발

표한 바 있음 [남명철 
'

90, 4, 1 귀순)

. 라디오 다이얼 납땜검열을 강화한 외에도 외국도서 및 녹화 · 녹음

테이포 등의 북한내 반입을 철저히 단속하고 있는 바

-

'

88. 10 해외출장자들 대부분이 고 위간부들로서 이들의 휴대품을

정밀검색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들어 종래 무역부 소속이던 세

관국을 사법 · 검열업무를 관장하는 당 중앙위 행정부 직속으로

번경, 권한을 강화시키고 출입국자들의 휴대품을 철저히 검색

토록 지시하여

-

'

88. 12 공항 세관원이 공관장회의를 위해 평양요로 들어오뎐 대.

사들의 호주머L]까지 뒤지는 사례가 발생하여 외교가에 화제거리

가 된바 있으며

- 해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는 관리들이 휴대한 회1국제 포장지 그

림이나 상표까지 자본주의 인상을 준다고 압수조치하고 있고

- 또한 국가기관이 업무상 공식반입한 도 서류도 국가출판검열국의

검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 외교부 등 해외출입자가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매년 검인미필

도서 보유여부를 검열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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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안전부 요원들은 수시로 퇴근하는 직원들의 가방을 수색하

여 외국출판물 휴대여부를 단속, 위반자를 지방으로 추방하는 등

가혹한 처벌을 하고 였음. [고영환, 
'

91. 5. 2 귀순)

2 ) 집회 · 결사의 자유

o 북한의 모든 주민은 집회 · 결사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권익을 대변할 기구나

조직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 오직 당의 지시에 의해 실시되는 집회나 당에 필요에 의한 결사

만이 허용되고 있음.

o 가맹원의 권익을 대毛한다는 각종 사회단체들도 당의 외곽단체로서
" 

당과 대중의 인전대로, 대중의 사상교양조직으로, 당의 충실한

방조자"로의 역할만을 수행할 뿐임.

o 이같은 주민들의 정상적인 집회 · 결사와 시위를 통한 의사표시가

봉쇄된 북한에서는 주민들의 불만표출이 벽보 · 삐라 등 음성적으

로 표출될 수 밖에 엾음.

團團

· 정부의 허가없이는 대중집회를 열 수 없다. 정부가 만든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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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알려진 것은 없다. 정부는 이웃간 모임, 동창회와 같은

비정치적 모임조차도 금한다, 각종 직업적 동맹이 이들 구성원

에 대한 정부 통제의 수단오로 유일하게 존재한다.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93) 북한관련부분)

· 100개가 넘는 북한의 대중조직들은 북한당국이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운동에 동원되는데 그 예로 생산증대를 위한

천리마운동에의 참여 등이다, 또 한 주민들은 이런 조직을 통해

외국고관이 북한을 방문할 때 공항에서부터 시내까지 연도에 늘

어서서 환영하는데 동원되며 전시회, 행진, 군중집회와 같은 행

사에도 참가하어야 하는데 불참자는 혁명정신의 결여, 불충성으

로 평가받게 된다.

(미 아시아워치 · 미네소타 법률가 국제인권위 공동보고서,
'

88. 12)

·

"

1983년 4월13일 김일성종합대학 뵨관 16층 남자용 변소에 소형

시한폭탄이 설치되고 
' 

김일성 왕조를 타도하라 
· 

는 내용의 삐라

가 삳포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김일성생일[4.15) 이틀전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북한당국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로인해 이

대학 학생 hO 여명이 체포로1었다. 
i· 

(조총련 방북자)

·

" 

북한은 소 · 동구 붕괴후 유학생들을 소환, 사상검토후 젼국 각

지의 대학 등에 분산 배치하였는 바, 
y

있. 5경 김일성대학에 배치

된 학생들이 출신 유학국가별로 연계된 반체제활동을 주도하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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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위부에 전원 체포되었으며 귀순자 소속 청진광산금속

대학의 체코유학생 출신 김동국(30세)도 동 사건 연계혐의로 체

포되었음. " [윤 웅, 
'

93. 10. 11 귀순)

3) 참 정 권

o 헌법 제66조는 17살 이상의 모든 주민은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

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 북한은 주민들이 자신의 정부를 선택하는 것을 제도적 장치를 통해

허용하지 않고 있음.

o 북한은 선거를 대내적으로는 당에 대한 신임을 확인하고 일당독재를

정당화하며 대외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실시한다는 대외과시를 위한

제도로 이용하고 있음. 
'

·

· 북한주민은 지도자나 정부를 교 체할 수 있는 권리나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김일성과 그의 후계자 김정일에 의해

서 완전히 지배된다.

입법부, 즉 최고인민회의는 일년에 단지 며칠만 개회하고, 지도자에

의해서 제시된 안건을 단지 통과시키는 역할만 한다. 북한은 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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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외양을 갖추려고 조직의 뿌리가 빈약한 몇개의 소수 위성정당을

만들어 왔다.

이들은 최고인민회의에서 명목뿐인 대표권을 가진 단체료서 존재할

따름이다. 그들의 주요목표는 외국을 방문하는 당대표를 통해 정부

시책을 해외에 홍보하는데 있는 것 같다.

자유선거는 북한에 존재하지 않는다. 최고인민회의 또는 도 · 시 .

군당위원회에 대한 선거가 규칙적으로 실시될지라도 모든 경우 정부는

각 단위선거에서 탄지 한명의 午보만을 인정한다. 북한 정7통계에

의하면 99% 이상의 투표율에, 노 동당이 인정한 후보에 대한 100%의

찬성율을 보인다고 한다. 3백만 노 동당원(전체인구 2 ,
200 만명)의 대

부분은 당의 소수 엘리뜨가 만든 규칙을 지키는데 힘쓴다,

[미 국무부 보고서['93) 북한관련부분)

o
" 

선거위원회에서 세대주부터 일련번호로 등록된 선거번호표를 받아

선거일 아침에 공민증을 휴대하고 선거번호표 일련번호 순서대로 줄

을 서서 대기하다 투표를 시작하는데 투표장에 들어가면 인명부와

대조한 후 위원들이 도장[붓뚜껑)오료 투표어부를 표시하고 투표용지

를 받아 칸막이된 투표장으로 이동하여 투표장에서 김일성 초상화에

절을 하고 찬성, 반대표시 없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고

이때 투표용지에는 아무런 기표를 하지 않고 투표함에 넣는 것이

찬성平표이며 반대투표를 하려면 별도 기재를 해야 하는데 감시원

앞에서 이런 반대투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 

(장기홍, 5

91. 11. 28 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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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업선택의 자유

o 북한에서의 직업선택은 취업희망자의 의사보다는 당과 정권기관의

조정 . 통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바

- 즉, 주민의 직장배치는 중앙집권적계획에 의해 집행되고 각 부문

별 수요대로 할당 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희망, 소질, 능력

은 부차적이고 직장의 자의적 이동 역시 엄격히 통제되고 있음.

전혀 고 려하지 않고 탄광, 협동농장 등에 무리배치(집단배치)하고

있음.

團

.

" 

직장 배치되는 졸업생들은 개언의 취미와 특기같은 것과는 관계없이

무조건 배치장(노력파견장)과 식량정지증명서를 배치된 기업소나 농장

에 보내 놓고 학교에서는 근무장소만 알려준다. 만약 졸업생들이 가

지 않戚다고 하면 출근을 할 때까지 식량배급을 하지 않으며 
'

노 력

파견장 
r 

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직업도 가질 수 없다. 이 때문에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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엾이 최초 배치된 직장에 출근하게 된다. 군대에서 제대할 때의 직장

배치는 김일성 · 김정일의 교 시에 L다라 대부분 무리배치된다, 제대자

들에게는 제대중 · 식량정지증명서 · 당 및 사로 원 이동증을 문건으로

만들어 배치된 직장으로 발송하며 제대자들은 호송군관의 인솔로 배치

된 직장 노 동처까지 가서 인계된다. 무리배치에 따른 불만오로 출근

을 하지 않으면 식량공급을 중지하므로 할 수 엾이 츨근하여야 한다.

무리배치를 하지 않은 인원들은 연고지 배치는 되나 직장은 지역노동

과에서 임의로 배치하며 본인의 의향온 묻지도 않은채 일방적으로 처

리하고 있다. 전문학교나 대학 졸업자들도 대학 간부과에서 파견장을

주는대로 무조건 출근해 근무해야 한다. 전공분야에 인원이 보직되

어 있으면 일반 노동자로도 보직된다" [김성, 
'

90. 6, 1 귀순)

·

" 

내가 군대 가기전에 보았던 일이다. 26살 먹은 동네 청년이 수도

난방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 있었다.

그 청년은 아머지가 엾어서 호주와 같았는데도 직장에 출근하지 않으

L1까 직장에서는 식량표를 주지 않아 어머니와 동생들이 받아온 식량

으로 끼니를 이어 나갔다. 그러니 점심을 굶거나 죽으로 끼니를

이오먼서 생명을 연장해야 했다, 북한에선 이처럼 일을 하지 않거나

무단결곤하면 철저히 식량을 공제당한다. 우리동녜 사람들은 그 청년

이 직장에 나가지 않는 것을 비난하면서도 굶고 사는 것이 안스럽게

느껴져 인민반에서 양식을 조금씩 모아 도 와준 적이 있다. 
‥

[이덕남 
'

90, 9, 7 귀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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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근무하던 부대에도 1989 년도에 무리제대를 시켜 어느 누구

개인적 의사 파악도 엾이 집단(무리)배치를 하였다. 이 때문에 제대

자들은 군에서 제대를 하고도 부모 형제의 얼굴을 한번 보지 못한 채

노 동현장으로 바로 내몰렸다. 이것은 북한 젊은이들 대다수가 겪는

고통이다. 왜냐하면 북한에는 17살 때 군대에 초모되어 10년간 군대

생활을 한 후, 제대하여 고 향으로 갈 때나 부모형제의 얼굴을 한번

보는 것이 대부분인데 제대 후에도 고 향에 갈 시간을 주지 않은 채

바로 무리배치를 당하면 부모형제와 또다시 만날 수 없는 생이별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 신세가 되기 때문이다.

최근 군인들은 제대 때가 다가오면 자기 고 향지역에 무슨 공사가 계획

되지 않나 하고 김일성의 신년사 · 당문헌 · 노동신문 · 조선인민군 신문

등을 살펴보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것은 부모형제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 생각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와1냐하면 최근 북한은 어떤 공사가

여]정되면 그 지역 연고지를 둔 사람들을 무조건 무리제대시켜 배치하

기 때문이다. 
" 

[이덕남, 
'

90. 9. 7 귀순)

·

" 

우리 집의 경우, 나와 큰형은 인민학교 시절에 헤어졌다, 그후 나

도 나이가 들어 군대에 나가고 형은 몇해 전에 제대하여 함북 새별군

탄광으로 배치가 되었다. 이와같이 북한에는 군대에 나갈 때쯤 형제

가 헤어지게 되면 죽을 때까지 형제간에도 얼굴을 못 보고 헤어져

살다가 죽는 경우가 많다, 
" 

(신광호, 
'

90, 10. 20 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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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11

o 대상자 : 당정치국 위원 · 후보위원, 당중앙위 비서, 중앙당 부장,

제2 보위부(김정일 호위담당) 군관 · 사진사 · 재봉사, 김정일

서기실 요원 등

o 호위총국 공급과에서 백미[1일 800 g ), 육류[돼지고기, 닭고기), 맥주,

야채, 담배 등을 최고급으로 풍족하게 가정에 매일 배달공급

o 대상자 : 중앙당 부부장, 부총리, 제1 호위부(김일성호위담당)군관 등

o 당 재정경리부에서 각 가정에 식량(1일 700 g, 백미:잡곡·7:3), 육류,

맥주, 야채, 담배 등을 주 1회 풍족하게 배달공급 
.

o 대상자 : 당 중앙부서 지도원, 책임지도원, 과장 둥

o 당 재정경리부에서 월공급량인 식량[1일 700 g, 백미:잡곡 .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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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4k g, 물고기 ICk g, 야채, 기름, 담배 30갑 등을 2주에 1회씩

분할 배달공급

o 상기 「 매일 · 1주 · 2주 공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자들은 공급카드

를 이용, 계층별로 5단계로 분류된 해당 공급소에서 매월 직접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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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권 보장

O 북한에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재산은 
"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

적 
" 

에 국한된 것만이 개인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Ll라

-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고도 명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 재산에 대해 언제든지 국가가 수용할 의사만 있으면 박탈

당할 수 있게 되어 있음.

圖 폭 讚

·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하어도 농촌에서는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주택

에 한해서는 연고권이 재산권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서로 팔고사는

거 도 있었턴 것으로 기억한다. 그당시 친구 아버지가 집을 1천5백

원에 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러나 현재 북에서는 농촌

에서도 개인주택이 없다. 모두 국가소유 주택오로 넘어갔다. 이젠

서로 팔고 살 수가 없다. 아파트의 경우도 소유권이 국가적 소유로

되어 있으므로 한번 배정받은 주택이라 해도 주택부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말하자면 주택부가 비우라고 지시하면 한시라도 비워줘야 된

다는 말이다.

평양중심 거리의 아파토에 들어가 보면 침대 . 책상 등의 비품이 있는

데 이런 비품들은 다른 곳으료 이사갈 때는 현상유지를 해놓고 떠나

. - 46 -



야 한다. 내가 근무하던 직장에서 경험한 일인데 개인주택에 화재가

나서 전소되면 국가적 보상은 없다. 모든 것이 거주자 부담이다.

규정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이 나며, 만약

불이 났을 경우는 사용 및 관리 부주의에 의한 벌금을 내거나 강제노

동을 해야 하는 것이 현재 북의 실정이다. 또 북한에서는 개인재산

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을 개인소유로 인정해 주는 문서가 없으므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엾다.

주택을 배정받아 사는 인민들이 일상적으로 느껴야 하는 고동중 가장

안타까운 것은 주택을 수리하거나 보수하려 해도 자재가 없어 고 치지

못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북에서는 주택을 보수하려면 개인이 목재

. 페인트 . 모 래 등을 준비해 놓고 주택보수사업소에 기술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해야 조치가 가능하다. 그런데 보수에 소요되는 자재를

상점에서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자재

담당자에게 뇌물을 주어 얻어내거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훔쳐

내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인 것으로 되어 있어 단속

이 되였다고 해도 주민들이 별로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가적 소유로 된 주택인데 국가에서 자재가 엾다고 고 치지

않으니 어쩔 수 없는 우리로서는 직장의 재산에 · 손을 댈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일부 주민은 멸몃하게 항의까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

럼 북한은 개인 소유의 주택은 전혀 없고 100% 국가소유로 되어 있으

므로 응당 국가가 보수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조치를 기다리다 보면 당장 상 · 하수도가 막혀 버리고 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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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2 하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은 소요자재비용을 개인부담을 해도 좋

으 니 건축자재를 판매하라고 아우성치고 있다. 그래도 원천적으로

물자가 워낙 귀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주택이 많요며, 이로 인해 직장

의 재산에 손을 대는 주민도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

(김 성, 
'

90. 6. 1 귀순)

. 신혼가정을 비롯, 일반노동자들의 43% 정도가 주택배정을 받지 못하여

합숙소나 독신자 아파토에서 부부가 서로 떨어져 살거나 온 가족이

단칸방에 모 여 살고 있다.

북한에는 
' 

동거 
' 

라는 독특한 형태의 임대방법이 있다. 방이 2개

이상 있는 집에는 구역(군) 당위원회, 동사무소 등으로부터 
" 

당신

집에 동거살림 1세대를 들여라. 사정이 긴박하니 같이 고 생하자"며

생면부지의 세대를 같이 살게 한다.

때문에 일부 눈치빠른 사람들은 당에서 요구하기 전에 상점 판매원,

식당 접대원 등 자신에게 득이 묄 사람과 상호연락하여 방을 내준다.

물론 임대료는 없다,

최근에는 시멘토, 강재, 유리, 목재 등 건축자재가 극히 부족하여 자

재공급 관계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주택이 완공묄 때 주택배정을 담보

하는 조건으로 자재를 공급받게 해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김명철, 
'

93. 7. 15 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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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건은 월별로 인민반에 할당된다, 품목은 대략 그 릇 · 밥솥 · 신발

· 옷 · 어린이 자전거 · 부엌칼 · 독(항아리) · 찬장 · 옷감 등이다.

이러한 물품들은 수량이 지극히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에게

골고루 배당할 수가 없다. 가장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우선적요로

선별하거나 인민반회의에서 추천하는 사람부터 구매권을 배당한다.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순서와 수량이 정해지면 배당받은 사람은 상

품별로 정해진 가격의 돈을 내고 물건을 인수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물건은 자기소유물이 된다. 우리동네에는 TV가 1대 있었는데 그것은

개인소유물이 아니었다. 지난 1990년 2월 16 일 김정일 생일날 인민

반 주민들용으로 시청하라고 당에서 무상으로 준 것 뿐이었다, 
"

(김 성, 
'

90. 6. 1 귀순)

·

" 

북한의 당 세포비서나 당 비서들은 식량곤란으로 애국미를 내지 못

한 직장인들을 모 아 놓고 
' 

동무들은 왜 당의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

는 거요 이런식으로 무성의를 보이며 당의 결정을 접행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요 당이 어려울 때 발벗고 나서야 당원이라 말할 수 있지

애국미도 안내는 동무들을 당원이라 말할 수 있겠소 당원이면 위대

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솔선수범하여 충성심을 보여 주어

야지 이게 뭔가요 동무들은 비당원들보다 못하고 숫제 당원 자격

조차도 없는 사람들이오. …

' 

하면서 호통치는 모습을 본적이 있다,

(소영식, 
'

88. 9. 24 귀순)



3) 노동에 관한 권리

o 북한에서의 노 동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L1라 집단주의원칙에 의해

공동의 목적과 공동의 이익을 위한 졉단노동으로 보1어 있기 때문에

노동은 전 주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o 북한은 또한 노 동법 제33조에 
" 

국가는 근로자들의 로동생활 조직

에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학습하는 원칙을 철저히 관철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이는 노동생활을 조직화함으로써 주민들로 하여금 사생활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엾도록 제도화시키기 위함임.

o 그리고 헌법 제71조에는 휴식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실제

로는 사회주의노력경쟁운동 등으로 연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

國圖

·

" 

북한 노 동법에는 하루 8시간 노동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나같은 경우는 김일성 · 김정일 혁명역사에 대한 공부를 사로청 조적

에서 17시부터 18시까지 실시할 때도 있었고, 농번기때는 읍내 농장

에 나가서 국수 한 그 릇으로 저녁을 대신하며 약 3시간 정도 야간

- . -

. 50 -



모내기작업을 했다. 또 금요일에는 강연회 · 집중학습 등을 노동시간

이후 1시간씩 하였다. … 일반적으로 북한에서는 평상시 아무리 열심히

일을 잘 해도 과외시간에 하는 정치행사 한번이라도 빠지면 비판을

면치 못한다. 1주일에 한 번 있는 일요일 휴식날에도 지역내에 있는

각종 군사시설 공사에 동원되어 방공호 · 해안방어벽 · 반땅크 모 래장애

물 등을 만들었다.

공장기업소에서는 월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 월 1회밖에 휴일을 주지

않는다. 여기에 불만을 품고 무단결근을 하게 되면 식량배급때 결근

한 날짜만큼 공제하면서 불이익을 당하게 하고 있다. 직장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연간 3일 지각하거나 하루라도 무단결근(승인없

는 결근)이 있으면 다음해에 휴가 15 일을 중지시키는 직장도 있다.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만 놓고 보더라도 월초에는 자재가 없어서 노동

자들이 직장에 나와 멍청하게 앉아 놀아도 무조건 출근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재가 보급되어 작업이 시작되면 연장작업을 12 - 14시간씩

노동하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었다. 이런 사유 외에도 북한에는

전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5-6 시간씩 번갈아 가면

서 정전이 된다, 이때에는 작업을 할 수 없으므로 노동자들을 직장

에 출근시켜 기다리게 한 다음, 불이 들어오면 쟉업시간을 연장시켜

일하도록 하고 있다. 
" 

(김 성 
'

90. 6, 1 귀순)

·

" 

나도 평양산원을 건설할 때 충성의 야간돌격대에 참가하였다. 나와

함께 충성의 야간돌격대에 참가한 사람들은 모두가 8시간 직장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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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퇴근후 저녁밥을 먹고 새벽 2시 또는 3시까지 일하였다. 돌격대

에 참가해도 국가료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은 엾다, 공사가 끝나

면 입당자격을 주거나 훈장 . 표창을 주는 것이 전부이다. 그렇다고

돌격대에 참가한 전원에게 훈장 . 표창을 주는 것도 아니고 당원자격

을 주는 것도 아니다, 시범적오로 소수 인원을 선발하여 훈장이나

표창 또는 당원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그 들을 부러워하며

서료 경쟁을 하게끔 하는 것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총화를 실시하며 우수자를 뽑아 입당후보자격을 주거나

TV . 양복지 등의 일용품을 수여하여 고 된 노동도 참고 견디게 하고

있는 것이다. 
ii (고운기 

'

89, 8. 12 귀순)

. 북한에 정부-외- 관련없는 노 동조합은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노동당은

전체 노 동자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되어 있다.

소위 「 고 려무역죠합일반연합」 이라 불리는 단일노동죠직이 북한에

있는데, 이는 전에 소비에트 통제하의 「세계무역조합연합」 에 가입해

있고, 이 조직의 영향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고 전적인

소비에토 모델에 근거하여, 노 동자들이 생산성 목표, 국가목표를 달성

하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것과 건강, 교 육, 문화, 복지시설을 제공할

책임울 가진다. 노동조합은 파업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노동자들은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로 협상할 권리가 없다. 임금은

정부가 정한다. 정부가 모든 일자리를 배정한다. 직업결정에 있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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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상을 가졌는지가 업무능력만큼 중요하다. 공장 · 농장 노동자

들은(공장 · 농장) 경영에 영향력을 미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조직되어 있다.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93) 북한관련부분)

· 1983 년 김지수(37세)와 2명의 광부가 함경남도 은덕광산에서 공개처형

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은 1982년 11월 광부소요에 참여한 혐

의였다. 그 소요에서 징집된 광부들은 열악한 작업환경과 2년의 의무

기간에 대한 자의적 연장에 항의하였었다.

[국제사면위 북한인권보고서('93))

4 ) 교 육을 받을 권리

o 북한에서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교육기관이나 대학에 진학하

려면 정치적 배경(출신성분)이 좋아야 함,

o 실제로 대학입학을 위한 학력국가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어도

신원조사에서 결격사유가 나타나면 주요대학에 입학이 허용되지

않는 바

- 김일성종합대학, 김책종합공업대학 등 주요대학은 6촌까지, 일반

사범대학은 4촌까지 성분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Dd 
-



,

.

‥ 

나는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 전기간 10점 만점요로 최우등까지 밤았

으 며 전교에서 1둥 순위의 성적을 가지고 있었다. 대안시 교 육위원회

에 등록된 종합명단에도 나는 10등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교 장선생님과

어머니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동료 선생님도 칭찬해 주셨다. 그러

나 1979년 3월초 다른 학생들은 수험생 파견장이 나와 대학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나는 제회i되었다.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교 장선생님과,

어머니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교 장선생님이 대학생 모집처에 찾아

가서 
·

그 학생은 성적도 뛰어나고 부모가 당원이고 선생도 하는데

왜 대학생 모집에서 빠졌는가 
T 

하고 항의를 하L]까 한 대학생 묘집

책임 지도원이 
i 

가족성분이 10호대상이기 때문 
y 

이라고 대답을 兎다.

는 것이다. 그 말에 두 교 장선생님은 어이엾어 놀라기만 했다고 兎다.

우리가 10호대상(월남자 가족)이 된 이유는 외삼촌이 1946년 12월경

월남을 하였기 때문이다.

대학생 모 집책임 지도원은 대학은 못 가더라도 시험 없이 갈 수 있는

전문학교는 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두 교 장선생님은 학생에게

실망시키지 않됴록 중앙에 있는 대학에 시험이나 한번 보도록 해 달

라고 부탁을 해서 나는 평양철도대학에서 시험을 보았다, 내가 생각

해도 시험을 잘 본 느낌이 들었다. 그 런데도 합격소식이 안泉다.

아버니는 애가 달아 평양철됴대학 학부장으로 근무하는 동창생을 찾아

가 나의 시험성적을 알아보았다, 성적은 爭았으나 간부과에서 성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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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심사중이기 때문에 자기능력으로서는 어쩔 수가 엾다고 이야기

해주었다. 아버지가 그런 사실을 알고 은 후에도 나는 며칠 더 합격

소식을 기다렸으나 내가 기다리던 소식은 끝끝내 오지 않았다. 나는

결국 설계전문학교에 시험을 보지 않고 입학하게 되었다. 
"

(김 성, 
'

90. 6. 1 귀순)

. 중앙당부장, 정무원부장 등 북한 고 위간부 자녀들에게는 무시험 특별

입학이 허용되고 있다, 「검 」 부자가 
' 

당신 아들은 00 대학 00과가

좋겠구 
· 

하는 말만 한마디하면 본인과 부모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대로 진로가 결정되는데 이런 절차로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

들간에 
·

교 시받은 학생 
· 

(김일성이 지정한 경우) 
' 

지시받은 학생 
'

또는 
· 

말씀받은 학생 
· 

(김정일이 지정한 경우)이라고 호칭하며 은근히

야유한다고 한다.

평양외국어대학의 경우 입학경쟁율은 15-인: 1로 매우 치열한데 입학

생의 卽-90% 가 당간부 자녀들이다. 이러한 현상은 권력의 입김이

대학입시에 작용한 결과이며 실력으로 입학한 학생은 10%정도에 불과

하다고 한다. 학과 배정에 있어서도 인기가 제일 높은 영어과의 경우

90%이상이 중앙당 외교간부의 자녀들로 채워져 있다.

5

88 년 중앙당의 한 외교간부가 아들을 평양 외국어학원에 입학시키기

위해 학교 고 위간부에게 비디오셋트 6대와 수천달러의 뇌물을 주었다

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적이 있다 한다.

(박수현, 
'

93. 10. 11 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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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건에 관한 권리

o 북한은 전체 주민들에게 무상치료 헤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선전하

고 있으나 모든 근로자들은 기본임금의 1%씩은 매월 
" 

사회보장비 
"

명목으로 공제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공과금에도 치료비 항목

이 포함되어 있어 무상치료라 할 수 없으며

- 내용면에 있어서도 의료시설이나 설비, 약품류가 절대적으로 부족

하고 의료혜택됴 계층별 · 신분별 차별로 인해 일반주민의 경우

뇌물수수가 성행하고 진료절차가 까다롭고 형식적이라는 문제점

을 안고 있음.

' 

圍團團

· 출산과 부인보건은 중요한 문제다. 솔라즈의원도 다른 VIP 들과 마찬

가지로 그 유명한 평양산원에 가 본 일이 있다. 이 병원은 하나의

전시장에 불과하다. 그곳에 있는 환자나 의사 심지어는 애들까지도

배우들인 것이다. 이들은 이 산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방문객이 나중에 농장이나 공장에 가보면 그 곳에서 똑같은 사람이 그

곳 종업원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똑같은 사함이

공장에 있다가 병원에 갔다가 또는 거리를 행군하기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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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병윈에 있는 몇몇 여배우들과 직접 이야기해 보았더니 그 들은 아주

제한된 사람들만이 이 병원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곳에 있는 의료장비는 스 웨덴이나 서독 또는 동독에서 가져온 고도

의 기술장비들이다. 그러나 내가 스 웨덴 회사들에 물어본 결과 그

회사들은 이 장비들을 조작하는데 필요한 안내책자 같은 것을 보낸 일

이 없다고 兎다. 그 곳에서는 x- 레이 필림이나 테이프 등이 많이 나

올텐데 그 런 것을 보관하는 장소는 없다.

최근 북한을 다녀온 한 친구는 이 병원에 들렸을 때 한 장비의 사진을

앞뒤로 찍어 왔는데 그 장비의 전기스윗치 프 러그는 한번도 사용된 적

이 엾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이 사진은 지금 내가 가장 아끼며 보관

하고 있는 것중의 하나다. 옐리트들을 위한 진짜 병원은 비밀에 쌓여

있다. 즉 김일성과 그의 측근을 위한 병원은 한번도 공개된 적이 없

다.

우리가 책을 출판하기 위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을 때 우리는 보건문제

와 영양상태 등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의

여자들은 18세 내지 20세가 되어야 월경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영양상태가 아주 나쁘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여자들이 출산

시에는 출혈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는 철분섭취량이 적기 때문이다,

이러한 열악한 영양상태에서는 츨산율도 저조하게 된다. 여자들은

또한 폐병, 궤양, 간장 등의 질병에 걸려있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출산저조의 원인이 된다. (케리건교수(미 햄라인대) 헤리티지재단

연구소 북한인권세미나 발표내용, 북한인권 심포지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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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호 대상 환자[간염 · 결핵 · 페라그라(영양실조환자)들은 대다수

격리대상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르는 수용시설이 절대적으

로 부족하고 급식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환자들의 치료

기간은 대부분 늘어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환자수도 계속

늘어날 뿐 줄어들지가 않는다. 북한은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는 환자

수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 단위마다 1개소씩 설치해 놓고 있던

결핵에방원 · 간염에방원 · 42호병원을 각 군 단위마다 증설하여 환자

를 수용하고 있요나 늘어나는 환자를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최근에는 환자를 위해 외화를 탕진하지 말라는 지시까지 내려와 외국

에서 약 수입을 일체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42호

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병원들은 북한에서 생산되는 의약품반으로 환자

를 치료하기 때문에 환자의 회복상태도 몹시 더디다, 42호대상 환자

들은 종전 소련에서 수입하는 인슐린 주사로 치료하였는데 수입제한

조치때문에 약이 떨어져 환자들은 입원하여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

다, 또한 마이신 · 페니실린 · 포도당같은 의약품은 절대 부족한 실정

이다, 그런데 42호대상자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는 이유중

의 하나는 영양부족에다가 자기도 묘로 게 범법자가 될 수도 있는 체제

에 적응하기 위한 심리적인 고충, 김일성 . 김정일부자에 대한 맹종의

충성생활 등에서 많이 기인되고 있다, 와i냐하면 병이란 환자와 의사

가 서로 나아보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노 력해 가야 하는데, 북에서는

소위 '

노 동치료법 
i 

이란 것을 만들어 1일 2시간정도 환자들을 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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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동원시키고 있는데 이 노동에 나갔다 온 환자들은 노동에 더 환멸

을 느끼며 자기의 병을 치료하는데 협조해 주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re (임정희, 

'

89. 9, 10 귀순)

.

"

그 들이 병원에 들어가는데 색깔이 있는 진료카드를 발행받아야 한
a

다. 당원은 붉은색이고 당원이 아닌 사람들은 푸른색이다. 보통 붉

은색 카드를 가진 당원들은 우선적으로 치료를 받으며 더 신중히 검사

받고 고급의약을 조제받는다.

피를 토하면서 병원에 옮겨진 푸른색 카드를 가진 51세의 노동자가

붉은색 카드를 가진 사람들이 치료받는 2시간동안 응급조치도 받지

못한채 들것에 누어 있었다" (최근 방북 일본인 증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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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l

丑赴진료스

· 위 치 : 평양 보통강구역 신원동 소재

· 이용대상 : 김일성부자, 장성택[김일성의 사위), 당 중앙위 및 정무원

부장이상과 그들의 직계가족

- 특별 1과 : 당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

- 특별 2과 : 당 중앙위 비서, 정무원 부총리

- 일반과 : 당 중앙위 부장, 정무원 부장

요크진르스

· 위 치 : 평양 대동강구역 문수동 소재

· 이용대상 : 김일성의 4촌이상 친척, 당 중앙위 부부장, 정무원

부부장, 부부장 대우를 받는 각급관리 및 직계가족

쓰 진星소 
.

· 위 치 : 평양 대동강구역 문흥동 소재

· 이용대상 : 인민무력부 장령급[장군급) 및 적계가족

ou



· 위 치 : 평양 동대원구역 동대원동 소재

· 이용대상 : 인민무력부 상좌, 대좌(대령급) 및 직계가족

* 중좌(중령급) 이하 군관 및 하사관은 대동강구역 문흥동 소재 11호

병원 이용

· 위 치 : 평양 중구역 동흥동 소재

· 이용대상 : 당 중앙위 지도원급 이상 및 그 들의 직계가족

- 특별 1과 : 당 중앙위 과장, 당 조직지도부 부과장 등

- 특별 2과 : 당 중앙위 지도원 등

· 위 치 : 평양 대동강구역 청류동 소재

· 이용대상 : 정무원 국장, 외교부 과장급 이상 및 그 들의 직계가족

- 특별 1과 : 정무원 국장, 국장급대우 간부

- 특별 2과 : 외교부 과장 이상

* 일반주민은 동 진료소 구역병원을 이용하고 중환자는 검만유

병원 등을 이용

(고영환 
'

있. 5. 2 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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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실태

교 . 정치범의 범위 및 처벌

. 김일성은 정치범의 개념과 범위에 관해 반혁명분자,불건전한

사상을 가진 자,적대분자[당과 정권 반대) 등 매우 애매하게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 

무자비하게 짓曾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

+'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혁명의 사상과 열기를 반대

하고 방해하는 온갖 반혁명적 요소들이나 불건전한 사상과

비타협적 투쟁을 전개하는 적대분자들, 즉 당과 인민정권을

반대하는 자들은 무자비하게 짓曾아야 한다"

(김일성 저작선집 제12권, p. 217)

o 현행 형법에 규정된 주요 정치범 해당 죄는 다음과 같음,

- 제51조 국가주권 전복 음모죄 : 당 · 국가기관에 대하여 무장

폭동을 조직하거나 그에 가담하는 행위 및 반혁명적

시위

- 제52조 조국반역죄 : 외국 또는 적의 편요로 도 망치는 행위

및 적 또는 외국 기관이나 사람을 도 와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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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 반동선전선동죄 : 당과 국가의 정책을 중상 · 비방,

반동적인 출판물인 문서를 작성 · 보관 · 유포하는 행위

- 제59조 반혁명적 음해죄 : 사회주의 건설을 반대할 목적으로

국가의 산업 · 운수 · 상업 등을 파괴 · 저해하는 행위

- 제62조 사회주의국가 반대 및 인민 적대죄 : 사회주의 및

국제공산주의 운동과 노동운동을 반대하거나 혁명적

인민들을 적대시하는 행위

o 따라서 북한에서는 정치범에 한해 무한정으로 처벌토록 하는

16개 조항(형법 제51 - 66조)을 명문화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적법한 재판 절차없이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는 바

- 7호 사범(정치범)은 사법기관연 검찰소나 재판소에서 취급

하지 않고 국가안전보위부에서 비공개, 단섬제로 처리하고

였으며

- 정치범은 본인 외에도 가족,친척(경우에 따라)까지 연계시키

는 연좌처벌죄를 적용하고 있음.

o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 정치범들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바, 주로

- 반국가음모자,유일사상체제 위반자,북한 탈출 기도자.북송

교포, 일부 납북인사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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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명 반혁명분자,종과분자,자유행동자 · 당 정책 위반자 등

혁명화 대상자들임.

o 특히 북한은 1973 년부터 김정일의 세습체제 구축을 위한 정치

투쟁조직인 3대혁명소조 활동과 1980년 6차 당대회 이후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 등장함과 때를 같이하여 비판자 및

정적들을 숙청, 그 가족들과 함께 수용소에 수감하여 왔음.

O 정치범의 체포,처벌,수용관리 등 모든 업무는 국가안전보위부

에서 전담하고 정치범의 호송 및 외곽경비 등은 사회안전부의

경비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 정치범의 색출은 주민 10명당 1명 정도로 비밀 조직된 각급

정보조사망(국가안전뵤위부,사회안전부,당 조직)을 통해

이루어지고

- 정치범으로 낙인되면 야밤을 틈타 이웃 주민 몰래 전 가족을

수용소로 이송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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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수용시설 및 생활상

o 북한이 정치범을 특별수용하게 된 것은 1958년 연안파 숙청

사건(8월 종파사건) 연계자 및 그 가족을 교 화소가 아닌

특정지역에 집단 수용함으로써 시작되었음.

o 북한식 수용소군도인 정치범 수용시설을 북한당국은 「 00호

관리소」 라는 명청을 사용하고 있으나 주민들간에는 「특별독재

대상구역 」 ,

「종파굴」 ,

「 정치범 집단수용소」 ,

「 유배소」

등으로 불려지고 있음

豪 일반범죄 수용시설은 교 화소 또는 노동교화소임.

< 수용소 현황 >

o 수용소는 함남 · 함북, 평남 · 평북, 자강도 등 5개도에 12개소가

설치되어 있요며 수용인원은 현재 20만여명으로 추계

- 함남 : 요덕 · 단천 · 덕성군

- 함북 : 온성(2) · 회령 · 화성 · 부령군

- 평남 : 개천 · 북창군

- 평북 : 천마군

- 자강도 : 동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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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용소 규모 >

o 각 수용소 규모는 각각 51-250i로서 수용소당 5 ,
000 명-50,000

명 수용

o 수용소는 통상 「완전통제구역 」 과 「 혁명화구역 」 으로 구분되어

대상자들의 죄절에 따라 격리 수용

- 「완전통제구역 」은 반당 · 반혁명분자, 종파분자, 해외도주 기

도 자 등을 수용하머 거의가 종신 수용

- 「 혁명화구역 」 은 불순 북송교포, 당정책 위반자, 자유주의

성향자 등을 수용하며 일정기간 0-5년)경과시 심사결과에 따라

출소 가능

< 경비 실태 >

o 각 수용소에 3-4m 높이로 2-3 중의 외곽철책선과 탈주가 용이한

곳에는 고 압 전기철조망 · 지뢰밭 · 함정 등을 설치

o 철조망을 따라 IKm 간격으로 약 7m 높이의 감시망루 초소가 있으

머 감시망루에는 AK자동소총과 수류탄 및 기관총 등으로 무장한

감시원이 군견과 함께 외곽순찰 및 매복조를 운영하여 주야 경계

o 수용소안에도 건물주위에 내부 철책선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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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자 대우 및 일과 >

o 수용소에 들어가省 공민증을 압류당하고 친지면회 및 서신연락

금지 등 외부와 차단

o 선거권 · 피선거권 등 기본권이 박탈되고 배급 · 의료혜택 등이

중지되며 결혼 및 츨산도 금지

o 수용자들은 새벽 5시반까지 아침식사와 작업준비를 완료후

보위부원과 작업감독으로부터 인원점검을 받으며 인원점검시

조금이라도 늦게 나오는 경우 심한 구타를 당하고 3회이상 늦을

경우 월지급 식량에서 하루분 공제

o 작업은 5인조로 구성하여 저녁 9시까지 실시한 후 10시부터

1시간정도 쇼日成 덕담, 쇼父子 찬양노래, 주체사상 학습 등을

교 육받고 점심은 각자 지참한 강냉이 주먹밥으로 식사

o 저녁 6시에 담당 보위원이나 감독, 인민반장 등이 할당된 작업

결과를 중간 점검하고 작업목표가 미달되었을 경우는 연장 작업

o 작업과 학습시간을 제외하고는 2명 이상이 모 여 다니지 못하게

철저히 통제하고 수용자로 위장한 정보원을 잠입시켜 수용자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하고 체제 비판자나 탈출을 기도하려는 자

들을 색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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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생활 >

o 「 가족세대 」 는 성인 1인당 주식으로 강냉이 550 g (사회일반노동

자 700g)을 책정하고 부식물은 소금과 주 1회정도 도토리된장

한숟갈을 배급토록 되어 있으나 작업태만 등을 이유로 수시 식량

을 공제, 보름후에는 식량이 엾어 산나물, 풀뿌리, 나무열매 등

으로 연명

o 「독신중대 」 에 수용된 범죄 당사자의 경우는 1일 강냉이 36&과

소금만을 제공하며 작업태만시 또다시 90 g을 공제, 허기로 인해

통상 1년 수용기간중 15Kg씩 체중 감소

o 수용자들은 배고픔으로 돼지나 소 구유통속과 심지어 쇠똥속에

있는 강냉이알, 콩 등을 찾아내어 찔어먹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

으며 영양보충을 위해 개구리알을 먹거나 뱀, 쥐 등을 닥치는대

로 취식

o 봄철이 되어 새싹이 돋아나면 수용자들이 종류를 가리지 않고

뜯어 먹기 때문에 독버섯이나 독풀을 먹어 얼굴이 퉁퉁부어 고 생

하는 사례가 허다

< 주 거 >

o 가옥은 독신중대의 경우 막사에서 집단생활을 하게 되나 가족

세대의 경우 수용자들이 흙벽돌과 판자, 거적 등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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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로 만들어 거주하기 때문에 판자가 썩어 비가 새고, 방바닥

과 벽은 흙을 이겨 미장한 관계로 지가 많이 나며, 피나무 껍질

로 만든 다다미롤 깔고 생활

o 전기는 동네 자체 발전소를 이용, 매 가정에 전구 한개만 달게하

고 저녁 7시부터 12시,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두차례만 공급하고

있으나 너무 어두워 글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

* 마을에 따라서는 전기조차 엾어 솔광으로 밥 먹을 시간만

켜는 경우도 있음

o 모든 세대가 공동변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침에는 수십명씩 줄

을 서서 용변을 봐야하고 마른 강냉이잎, 킁잎, 호박잎, 칡잎 등

을 화장지 대용으로 사용

o 겨울철에는 마을주변에 나무가 없어 겨우 밥이나 하는 정도로 불

을 때기 때문에 추위를 쫓느라 몸을 비비며 잠을 못자는 형편이

고 하천의 열음을 깨고 물을 길어서 먹고 있음

< 의 복 y
데 w

o 「 가족세대 」의 경우는 수용기간중 모포 1장과 상하 누빈 동복

1벌을 지급하며, 3년에 한번씩 작업복을 공급하나 「독신중대 」

는 수용당시 입고 갔던 의복 한벌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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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작업을 하기 위한 노동화는 1년 6개월에 1켤레, 겨울 솜동화는

5년에 한번 공급하고 양말, 팬티 등 속내의는 일체 미지급

o 모든 수용자들이 조각난 천으로 3단까지 기어서 입고 다니며

겨울철에는 얼굴, 팔, 다리 등을 천조각으로 감고 생활

< 각종 질병실태 >

o 수용자 대부분 영양실조와 심한 육체적 노동으로 폐염, 결핵,

간염, 페라그라병 등의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중환자들은

격리 수용하지만 치료를 하지못해 저절로 사망

o 고환염, 치질에 걸린 중환자도 작업장에 동원되기 때문에 엉덩이

를 양손으로 벌려잡고 걷는자, 요리발 걸음을 하는자, 숨이차서

걷다 주저앉는 자 등 처참한 모습이며 걸픔속됴가 늦어 구타당하

기 일쑤

o 수용소내 진료소에는 의사가 없을 뿐아니라 약이 엾어 요덕

수용소의 경우 매년 40-50 명씩 병으로 사망

< 북송교포 수용실태 >

o 요덕 정치범수용소의 경우 74 년초 100여세대 600 여명이 수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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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매년 100-200 세대씩 수용되어 혁명화 구역인 구읍 . 입석

지구 북송교포 마을에는 일가족 수용자 800 여세대 5 ,
000 여명과

범죄당사자 300 여명 등 5
,
300 여명이 집단거주

o 수용자들은 자신들이 무엇때문에 수용소에 수용되었는지 이유조

차 모르고 있으며 보위부원들은 이들에게 「 반쪽발이 」 라는 냉대

를 하고 일반주민보다 더 가혹하게 대우

o 주간에도 상호방문을 규제, 수용소내 마을간 통행시 통행증이 있

어야 하고 저녁 10시부터 통행을 금지

o 야간에는 보위부원과 작업현장 감독 3-4명이 매일 순찰하면서

가택점검을 실시하고 인원이 없을 경우 마을의 종을 쳐 비상을

걸어 수색 실시

o 야간 10시이후 이동하다 순찰에 적발되면 1개월간 중노동에 처하

고 3회이상 적발시는 수용소내 「구류장」 에 유치

o 북송교포들은 수용소 생활에 쉽게 적응치 못해 굶주림으로 폐렴,

간염 등 질병에 쉽게 걸려 북한주민에 비해 일찍 사망

< 공개 총살 >

o 도주기도자, 보위원 구타자 등 매년 15명 정도 공개총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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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개총살 대상자가 발생하면 1-2일 감금해 두었다가 통상 아침

10: 00경 작업장에서 수용자들을 전원 집합시킨 후 보위부원

2명이 처형대상자를 나무말뚝에 눈과 가슴, 다리부분을 포박

하여 눈부위는 헝겁으료 가리고 입에는 재갈을 물림

o 관리소장 등 간부 2-3 명이 책상에 앉아 있다가 소장이 4( 

반역자

000 에 대한 처형을 시작하겠다w'고 선포하고 대상자의 죄행에

대해 약 5분간 설명한뒤 
" 

민족을 배반하고 반역의 길을 걸었다.

형법 00조에 의거 총살형에 처한다Ti고 선언

o 지휘자가 
" 

민족반역자 000를 향하여 쏴ex 하면 보위부원 3명이

자동보총으로 칫번 3발은 눈부위를, 두번째 3발은 가슴부위를,

마지막 3발은 다리부분을 사격

o 시체는 가마니에 말아서 대기시켜 놓은 차량에 실어 인근 야산에

매장

< 수용소 출소자 감시실태 >

o 수용소 출소시에는 수용소내의 생활실상을 일체 누설치 못하E록

서약서를 징구하고 서약내용을 위반할 경우 재수감 1치한다는

사실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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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수용소 출소자는 탄광 또는 집단농장으로 배치되는 것이 원칙이

며 북송교포 또는 뇌물을 제공한 일부사람은 공업지역에 배치되

기도 하나 입당은 물론 직업, 여행까지 제한되고 국가보위부

에서 최우선 감시 대상으로 지목

o 주택이 공급되지 않아 농장, 기업소내 창고, 휴게실 등을 거소로

이용하고 미혼자의 경우 결혼이 어려워 수용소 출신끼리 결혼하

는 경우가 많음

o 또한 출소시 공민증에 「000 경비대 농장원 」 이라는 별도의 기록

이 표기되어 일반 사회활동에 제약요소로 작용하고 정치범수용소

출신이 일반 형사범죄를 범할 경우 10년이 가중됨

r y r y

t o



邪. 주요 수용연물

l 박금철 l 
‥ 

1당 정책에 불만 i

l .히判 l ‥ l
i 射 히 뻐 1衍, 마아 l
1 荊 피 바需(脅) i l
l 偶 1까뵈밖 l 荊 웨]割 l
1 著 끼 料普著 1좌,側有朝礎1
‥지·喉……

l j 부 참사 * l i
l 유장식 1당 비서국 비서 1김정일 후계 반대 l
j 씨 情偶. 或 l l
l 이 l.별智(다알) l l
l 各 管 l i l
‥피詳判荊,*삐
‥키……*,·*비·‥‥*·

l 김양춘 l 제7집단군 사령관 l종파,유일사상체계 문란 l

1 判· i ‥‥ 相 l ‥ i

豪 상기 인물은 국제사면위원회의 인권보고서 및 귀순자 증언

을 토대로 작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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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치범수용소외 주민구금 장소

o 69호 노동교화소(노동갱생원)

- 모든 시 . 군에 설치되어 1개 교 화소당 100 - 200 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경범죄 위반자, 통행증 미소지자, 노 력동원에

나태한 자들로서 대개 3개월 - 1년간 강제노동을 실시

- 이들은 사회안전부에서 선정하고 아무런 공식기소나 재판절차

없이 수용하고 있음

o 노동교화소

- 도 단위로 2 - 3개소씩 셜치되어 주로 강간, 강 · 절도, 집단

생활 이탈자, 무단월경자, 정치사상범 자녀 등을 수용하여 대개

1 - 2년의 교 화노동후 출소함

o 교 화소

- 도 단위로 1개찍 설치되어 재판소에서 사형 또는 졍역형이 확정

된 자본주의적 지식인, 정치적 반대자 등 
" 

사상이 불온한 자"

를 수용

- 교 화소안에서는 일체의 면회나 사식 차입이 금지되며 만기출옥

후에도 계속적인 감시와 제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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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49호 대상지억

- 1958년 사회주의 개혁에 따라 전주민올 통제와 감시체제로 조직

화 하면서 r 중앙당 집중지도」를 통해 소위 반혁명 · 적대분자

를 색출, 약 7만여명을 r 내각결정 149호 」 에 따라 산간벽지로

추방한 것으로 부터 시작

- 그 위치는 평양과 개성으로 부터 50Km
, 휴전선과 해안선에서

20K, 이상 떨어진 오지에서만 살도록 엄격히 통제

- 수용자들은 주로 탄광이나 광산, 채벌장 등에서 중노동에 혹사

당하고 있음

이 지역은 r 정치범수용소」와 달리 철조망이나 경비초소가

엾고 당국의 허락하에 타지역 왕래 가눙
a

o 정치범 교 화소

- 수용기간에 따라 중앙(평양)에 3개소[15-20년 복역자), 지방에

8개소(10-15년 복역자)를 설치 · 운용

- 수용대상자는 김일성 부자 간접비난, 남한방송 청취, 간첩 간접

지원 등 「 7호사건 」 해당자를 재판없이 수용

o 49호 보양소

- 2개군에 1개찍 설치 · 운영하고 있으며

- 동 장소는 정신질환자 치료명분으로 종교인, 지식인 등을 접단

수용

ryf%

4 o



奈 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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뇨

고 . 국제사면위원회 인권보고서('93 -

' 94)

크. 북한 정치범관련 국제사면위 발표('94,7,30)
)

)

' 

看.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93)

고

4. 휴전이후 납북 · 억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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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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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a



[첨부1-1]

교 . 머릿말

o 양심수를 포함한 수천의 사람들이 1960년대 이래 북한당국에 의해 다양

하고 자의적연 형태로 수용되어 있다고 이전 수용경험자는 전한다.

수천의 사람들이 인정될 수 엾는 사유로 수용되어 있거나 고문, 즉결처형

되고 있다,

o 수용자들중에는 외국국적의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 외국에서 고 향을 방

문한 한국인, 지식인과 학생, 정부관료, 노 동당원, 그리고 이들가족과

해외로 도피한 사람들의 가족들이다.

o 다수가 실종되었는데 수년동안 심지어는 수십년동안 그 들에 대한 소식은

알 수 없으며, 북한당국은 이들 피해자들의 생사확인을 인정치 않고 있다.

o 북한 당국자는 북한전역의 최소한 12 개 시설에 수만의 정치범들이 수용되

어 있다는 것을 완강히 부인하였다. 1991 년 사회안전부 요원은 위원회에

말하기를 
" 

북한전역에는 3곳의 노동교화소에 1000 명이 수용되어 있요며

일부 반국가 행위자들은 격리수용시설에 수감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

관리는 단 한명의 수용자 이름과 수용죄목을 밝히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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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북한당국은 반복적으로 북한에서의 언권침해에 대한 보고서에 대해 전혀

근거엾는 주장이며, 정치적 음해라고 비난해 景다, 하지만, 북한당국은

수용시설을 방문하거나 인권침해보고조사를 위한 독립적인 관찰단의 방북

을 허용치 않았다,

o 이러한 정보에 근거하여 국제사면위원회는 북한내에서의 인권침해가 광범

위하다는데 깊은 우려를 가지고 북한당국에 보고서에서 언급된 사람들에

대한 생사를 공개적으로 설명하고 정치범과 수용자들의 명단공개를 촉구

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북한당국에 이들의 수용된 죄목을 밝히고 헌법과

법률을 국제적인 인권기준에 부합되게 개정하라고 촉구하였다,

o 이 보고서는 위원회에 보고된 양심수들의 투옥과 인정되지 않는 수용의

사례와 수용쇼내의 고문과 사형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였다, 또한 인권에

대한 공식적 뵤장이 체계적요로 무사되고 있는 사회 · 경제적 배경을 설명

하고 있다.

o 이 보고서는 정치범과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용된 사람들의 친척들이 위원

회에 보고한 내용과, 이전에 수용되었던 사람을 포함한 다른 북한 소식통

에 의한 정보에 근거하고 있으며 1991년 평양에서의 북한관리가 위원회에

제공한 정보도 인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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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반도는 일본의 36년 식민지배이후 1945년 각각 미국인과 소련에 의해

통치되는 그 군사지역으로 분단되었다. 한국전쟁(1950-53)은 한반도의

대부분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으며 최소한 100만이상의 한국인이 사망하고
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전쟁기간동안 이산되어야만 兎다.

1953년이후, 북한과 남한은 완전히 서로가 서로를 차단하였으며, 1953년

휴전선을 넘는 교통은 엾었다. 오늘날까지도 남북간에 직접적으로 통행,

통신, 서신연락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휴전선을 경계로 양쪽의 국

들은 서로 다른 편의 사람들과 접촉, 회합을 시도할 경우 수감되어 진다.

1953년이래 한반도의 2천만 정도가 이산된 것으로 파악된다.

o 1948년 정부 수립시부터 북한의 통치자가 된 김일성은 50년대와 60년대를

거치면서 그의 권력을 강화시켜 나감으로써 현재에 와서는 국가주석과

대원수로 군림하고 있다. 조선노동당은 1949 년 창당이래 정치권력을 독점

해 景다. 최근 1992년에 개정된 헌법에서는 북한은 노동당의 지도아래

모든일을 한다고 구체화하고 있다. 노동당을 제외한 몇개의 정당이 존재

하지만 정부에 대한 효과적인 기능을 수행하지는 못하고 있다.

o 보고에 의하면 노동당원은 북한전체 인구 2천2백만명중 3백만명이다.

김일성은 당 비서장이며 그의 아들 김정일은 당정치국 상무위원 3명중

1명이다. 당의 고 위층은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에 의해

선정된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 위원과 후보위원이다. 사실상

정부는 단지 노동당의 지도에 책임을 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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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무원은 총리와 몇명의 부총리에 의해 지도되며, 국가주석이 의장인 중

앙인민위원회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며, 정무원 활동이 지도되어진다,

정무원 총리와 부총리는 국가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 위원의 경우처럼 북

한내의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인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도록 1972년 헌법

(1992년 개정)에 규정되어 있다, 692 명의 대의원은 1년에 한두차례 몇일

간의 회의를 하며 사법부를 포함한 국가기관은 명목적으로 최고인민회의

에 책임을 지게 보1어있다.

o 군부는 국방위원회에 의해 지도되며, 1993년 4월 김정일이 위원장으료

추대되었다. 또한 김정일은 1991 년 원수칭호 수여이후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이 되었다.

o 북한은 130 여개국과 외교관계를 갖고 있으며 남한과 1991년 동시에 유엔

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주민의 외국여행과 외국인의 방북이 정부

에 의해 제한받음으로써 부분적으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고 립되어 있다.

이념차이와 국방정책에 대한 우려로 인해 북한과 타국간의 긴장묀 -외교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o 외국무역업체외- 북한방문자들에 의하면 북한의 경제는 수년동안 빈곤에

영향을 받고 있다. 보고에 의하면 에너지부족은 몇개분야에 심대한 타격

을 주고 있으며, 일부계층 특히 억류자들에게는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함경남도를 방문兎던 한 인사는 식량과 에너지부족은 지난 1980년

대의 몇몇지역의 사망증대의 원인이라고 하였으며, 이전 수용자는 동료들

이 배고픔과 추위로 죽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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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식량, 의류배급과, 에너지 제한공급은 북한의 대부분 지역에서 이루어지

고 있는 것 같다. 확인되지 않는 보고에 의하면 1992년과 1993년에 몇

지역에서 석량부족에 항의하는 시민폭동이 있었다고 한다.

최근 평양을 방문한 한국인 방문객에 의하면 1992 년이후 불법적으로 물건

을 수입하고 판매하는 경제범에 대한 사형선고가 늘고 있다고 한다.

o 국제사면위원회 조사단은 1991년 북한을 방문하고 외교부, 사회안전부

요원은 물론 판사, 변호사, 법학자들을 면담하였다.

1992년 국제사면위원회는 북한당국에 북한내 인권의 헌법적 · 법적 안전

보장에 대한 위원회의 우려를 표명한 비망록을 전달하였다, 북한당국은

위원회 비망록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북한을 재차 방문하자는 위원회 요구

에도 응하지 않았다.

크. 양섬수41- 정치범

o 이부분은 북한에 억류된 양심수와 국제사면위원회가 양심수라고 인정하는

사람, 즉 사상과 인종, 성, 피부색, 언어의 차이로 인해 폭력을 사용하거

나 옹호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용되어 있거나 육체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북한당국

에게 이러한 사람들과 몇몇의 경우 이들과 함께 수용된 가족들의 소재를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아울러 그 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요구

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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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

A 
il 

와 그의 가족

.
‥

A 
‥ 

는 1942 년 일본 오스까에서 출생했으며, 그의 친척들이 국제사면

위원회에 그의 이름을 공개치 말도록 요구하였는데 이는 이름공개시 북한

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서였다, 일본거주 한국인오로서 그 는 일본 오스

까에서 학교를 나왔으며 1965년 북한을 방문하고 그의 부인과 함께 그 곳

에 정착, 평양에 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 1973년 A는 그의 부인과 7자녀와 함께 북한정부를 비방한 혐의로 내부

추방 장소로 보내졌으며 함경남도 오로군에 있는 것으료 보고되었다.

o 북한의 비공식적 소식통에 의하면 1982 년 1 월초 어느날 밤 그의 가족들

은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에 의해 화물자동차에 강제로 탑승되어 미상의

장소 이동되었다. 1992년 일본거주 한국인을 방문한 익명의 사람에 의

하면 A외- 그의 가족들은 감옥에 수용되어 있거나 함경남됴 소재 노 동

교 화소에 있는 것요로 알려지고 있다,

o 북한당국은 A와 그의 가족들 소식에 대한 친척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요며, 국제사면위원회는 A외- 그의 가족들을 양심수로 보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A와 그의 부인이 류마티즘으로 인해 수년동안 고 생하고

있다는 보고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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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신숙자 모녀
t

o 신숙자(50세, 라디오 아나운서)와 그녀의 두딸 오해원(17세), 오규원(14세)

은 1986년 11월 신숙자의 남편 오길남이 덴마크에 망명한 이후 수용되었

다. 비공식적 북한 소식통에 의하면 신숙자모녀는 함경남도 요덕의 수용

소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o 신숙자는 남한에서 출생, 교 육을 받았다. 1970년 그녀는 독일의 튀빙겐에

가서 간호원으로 일했으며, 1972년 경제학을 전공하던 남한인 오길남과

결혼, 1976 년 1979년 각각 독일에서 해원, 규원 두 딸을 낳았다. 오길남

은 당시 남한의 군부독재에 대항한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있었다.

o 1985 년 12월 신숙자, 오길남, 두 딸들은 경제학자로 근무하라는 북한의

제의에 의해 북한을 방문하였다. 그러나 북한도착 이후 그 들은 평양근교

초대소에서 수개월동안 체류하면서 주체사상학습을 강요받았다,

o 1986년 6월 신숙자와 오길남은 라디오방송국에서 대남방송 임무를 맡게

되었다. 1986년 11월 오길남은 독일로 가서 그 곳의 남한학생들을 북한

으로 이주토록 권고하라는 명령을 받고 독일로 가는도중 덴마크에서 정치

적 망명을 요청하였으며 1992년까지 오길남은 유럽에 머물다가 남한으로

갔다.

o 신숙자 모녀는 오길남의 독일여행기간중에 북한에 머물도록 요구되어졌

으 며 그 들은 오길남이 망명을 요청한 이후 곧바로 수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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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내 북한 소식통에 의하면 1987년 오길남은 
" 그의 가족이 그가 북한

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피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묄 것이다" 라

고 말兎다고 한다.

공식적언 북한의 중개인이 오길남에게 1988년 1989년에는 가족편지를,

그리고 1991년에는 사진을 보내景다. 그러나 그는 1986 년 이래로 그의

가족과 접촉할 수 없었요며 거주지에 대한 확인도 할 수 없었다.

o 이전 북한수용자에 의하면, 신숙자 모녀는 1987년 11월에 함경남도 요덕

의 노동교화소에 수용되어 1989년까지 여전히 그 곳에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O 모든 가능한 정보를 토대로 국제사면위원회는 신숙자모녀를 오길남의 해

외망명으로 인해 수용되어 있는 양심수라고 믿으면서 북한당국에 그 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2. 3 시바따 가족

o 생존해 있다면 시바따는 62세이다. 그 는 1964년 10월이래 양심수로 수감

된 이후 1990 년 후반까지됴 교 화소에 수용되어 있는 것오료 알려져 있으

며 그 이후의 소식은 없다, 그의 부인 신성숙과 자녀들은 마찬가지로

수용되어 있오나 그 들의 정황은 알길이 없다.

o 시바따 고조는 일본인이고 신성숙은 일본거주 한국인이었으며 그 듣은 1950

년 두자녀외- 함께 북한을 방문, 평양에 정착케 되었다. 시바따와 신사이

에서 1961 년 3번째 자녀가 출생하였요며 가끔씩 일본의 친척들과 서신교환

을 하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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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본거주 친척에게 보낸 1964 년 10월 5일자 편지에서 시바따고조는 건강

은 좋으며, 가까운 장래에 일본을 방문할 의향이라고 적고 있으며, 그것

이 마지막 편지가 되었다.

o 1965년 1월 신숙자는 일본거주 친척에게 보낸 편지에서 
"

1964 년 10월

7 일 그녀의 남편이 별다른 이유없이 요양소에 보내졌으며, 그녀 자신도

몸이 아파 집에 있다고 하면서 구체적 내용은 남편이 돌아오는데로 다시

편지를 하겠다TX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지막 편지가 되었다.

o 1973 년 일본 조총련은 일본거주 친척들의 요청에 시바따는 북한에서 안전

하게 살고 있다고 전했으며, 그 이후 19년간 일본의 시바따와 신의 가족

은 더이상의 소식을 접하지 못하고 있다.

o 1992년 12월 일본잡지 주간 분순은 북한을 탈출한 이전 수용자에 의한

정보에 기초한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시바따는 성호마을의 정치범수용소에

1984년이래 수용되어 있으며, 1990 년 12월까지도 그 곳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1990년 12월이후 시바따에 대한 새로운 소식은 없으며, 신성숙

과 세자녀에 대한 소식도 없기 때문에 국제사면위원회는 이들도 수용되어

있을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

시바따고조에게 무슨일이 발생兎는가

o 1950 년 북한에 도착한 이후 시바따는 평양소재 출판소의 일븐어 편집자로

고 용되었으며, 1962년에 북송 한국인의 일본인처 몇명이 친척방문을 위한

일본귀환 허용을 요구한 일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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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바타는 일본인처들이 공개항의를 하도록 사주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으

며, 공식조사에서는 시바타가 1958 - 1959 가가와현 노동부에 근무하던

시절 경찰수배자를 은닉시켜 주었다는 사실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 이러한 유일한 사실로 인해 일본인처들의 항의를 사주兎다는 혐의료 시바

따는 1962 년 10월 7 일 체포되었으며, 간첩혐의료 고소되었다. 시바따의

경우를 잘 아는 북한의 이전 수용자는 주간「 분순 」 에서 다음과 같이 말

하고 있다.

w 

간첩혐의로 고쇼된 시바따는 비인간적인 심문에 의해 자백을 강요받았

으 며, 자유스럽게 움직이거나 누울 수도 없고 음식공급도 충분치 못한

개집크기의 독방에 수감되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이겨낼 수 없었오며

아마 어느 누구도 당국자가 말한 바를 그g와 같은 상황에서 시인하지 않을

수는 엾을 것이다, 시바따의 경우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백

서를 충분히 이해하지도 못兎을 것이며, 그가 시인한 것 모두는 강요에

의한 것임이 틀림없다. 
"

o 1966 년에서 1970년사이에 시바따는 평양 남동쪽 평산에 수감되어 있는 것

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후에 평양북쪽 개천으로 이감되었다가 후에 평양

70km 동방의 성호마을로 이감되었다. 그 는 수년간 채석장이나 절석장에

서 강제노역을 당했오며 현저하게 건강상태가 악화된 후에는 강제노력은

없었다.

o 1984 년 10월 시바따의 20 년형 [선고전 구속기간 2년포함)이 만료되었으나,

계속 수감되었으며 수용소 당국은 그에게 어떠한 일자리도 주지 못할 것

이므로 계속 수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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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990 년 후반 수용중인 시바따의 건강은 악화되었으며, 걷기조차 힘들고

소량의 배급식량도 먹기 힘들었다고 이전 수용자가 전하고 있다. 그 들에

의하면 그는 감정이 황폐화되었으며, 삶에 대한 희망이나 반응이 전혀 엾

었다고 한다.

o 1992 년 12월이래 일본거주 시바따와 신의 가족들이 북한당국에 대해 그 들

의 소식을 알려 달라는 노 력은 성과가 엾었으며, 국제사면위원회는 시바따

고조가 양심수이므로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또한 북한당국에 신성숙과 세자녀의 생사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2. 4 외국 무역부 고 용자들의 수용

o 국제사면위원회는 1993년 3월에 평양소재 외국인기업소 북한고용인 수명

이 간첩혐의로 수감되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보고를 접兎다. 이 보고에

의하면 이들은 북한당국에 의해 통제된 정보를 팩스를 통해 해외로 누설

했다는 혐의며, 수용자 수호1- 명단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국제 사면위원

회는 이들 수용자들은 일본과 북한합영회사의 평양지사에 고 용된 현지인

들로 알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억류자들을 정치범으로 인정하고,

북한당국에 이들의 소재를 설명하고 국제기준에 적합한 공정한 재판기회

를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 5 알 수 없는 수용

o 당국에 의해서 알려지지않은 이유로 수용된 사람들은 고문과 재판과정

없는 형의 집행 등의 인毛침해를 받을 소지가 더욱 많다. 북한에서의

이러한 수용은 해외거주 한국인들에 의해 밝혀지고 있으며, 대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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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제한과 당국의 침묵으로 언해 이에 대한 확연은 독립적요로 이루어지

기 힘들다. 해외거주 한국인 3명은 
"

누구와도 북한거주 친척들의 상황

에 대해 이야기 하지말 것은 공개적으료 경고 받았다"고 국제사면위원회

에 말하고 있다,

O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수용된 사람들 속에는 1950 년대 후반 북송된 일본

거주 한국인들이 포함되어 있요며, 이들중 일부는 1950 년대 중반에 투옥

되었다. 일본의 그 들 친척들은 그 들과 접촉을 할 수 없었으머, 북한당국

으로부터 어떠한 소식도 접할 수 엾었다.

o 수용가 되었을법한 또다른 사례는 망명을 한 북한인 가족들이다. 남한

정부의 공식적 숫자에 의하면, 한국전쟁후 정치적 이유로 632명의 북한인

이 남한에 정착하었으며 소수가 제3국오로 망명하였다. 이들 망명자 대

부분은 북한을 떠나온 후 그 들의 친척들과 접촉할 수 엾었던 것으로 보이

며, 증언에 의하면 수용자들중에는 다른나라로 탈출한 가족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국제사면위원회는 해외에 망명을 요청한 가족오로 인해

수용된 사람들을 양심수로 이해하고 이들의 신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o 하나의 경우로, 김명세[43세, 김일성대 지구물리학자)의 부인과 자녀는

그가 1992 넌 러시아에 망명한후 수용되었음에 骨림엾다. 검멍세는 모스

크바대학에 박사과정 공7중이었다. 1991년 10월 그는 북한당국으로부터

평양으로 귀환할 것을 명령받았으며, 이는 그가 남한학생과의 모스크 바

접촉결과를 보고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귀환을 거부하고 1992년 6월

러시아에 망명을 요청兎요며, 현재 신학을 공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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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면위원회는 김명세가 1992년 중반이후로 북한거주 가족소식을 접하

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의 가족들이 이전 거주지 평양에서 알려

지지 않은 다른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다.

o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수용된 사람들 중에는 1960년대 북한에 정착한 일

본거주 한국인의 일본인처 1 ,
800 명이 포함된다. 이들중의 많은 사람들이

일본거주 친척들과 서신교환을 하거나 그 들이 방북했을 때 상봉兎으나,

다른 사람들의 친척들은 수년동안 접촉할 수 없었으며 수용되어 있는 것

으로 파악된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정보와 다른 수용자에

대한 정보를 찾고자 한다.

3. 사 형 ; 형집행 종합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형법 22조는 사형을 범죄자에 부과되

는 2가지 기본적 형벌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나머지 하나는 노 역을

통한 교 화이다. 북한관리는 국제사면위원회에 말하기를 사형은 극히 희

귀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다고 하지만 사형이 선고되는 정도와 이의

집행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o 그러나 이전에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었던 수용자나 또는 방북자의 증언

에 의하면 사형이 빈번하고 최근 수년간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에도 사형

이 집행된 일이 있으며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매년 수십명에 달한다

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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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집행은 총살이나 교 수형에 의하며, 어떠한 경우에는 어린학생들을

포함한 노 동자 청년학생이 참석한 공개집회에서 사형수가 처형되기도 한

다. 이러한 집회에서 범죄자의 죄목과 선고문이 관리에 의해 읽혀진다.

사형집행은 다른장소로 이송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이런 공개처형

으로 이루어진다, 수용소에서는 동료들이 모 인 장소에서 형이 집행되기

도 한다,

o 1983년 김지수[37세)호1- 2명의 광부가 함경남도 음덕광산에서 공개처형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은 1982년 11월 광부소요에 참여한 혐의였다.

그 소요에서 징집된 광부들은 열악한 작업환경과 2년의 의무기간에 대한

자의적 연장에 항의하였었다.

o 1992년 11월 북한의 외국유학생에 의하면, 함흥시에서 이름미상의 남자가

공개처형되었다고 하며, 처형공고가 수일전에 함흥시 거리에 나붙었으며,

그 남자는 폭력과 사상범으로 고소된 경우였다.

4, 수용 조 건
w

o 북한의 수용소 실태에 대한 명확한 보고서는 거의 없다. 그러나 정치범

을 수용하는 12 개 수용시설에 대한 보고는 있다. 북한관리에 의하면,

북한에는 수용소가 없다고 한다. 관리는 1991년 국제사면위원회에 말하

기를 
" 

수용시설은 사회안전부 건물내부에 있으며 재판대기중인 사람들을

수용하고 있고, 형선고를 받은 수감자를 대상오로 한 노 동교화소 시설이

별도로 있다" 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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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사회안전부 요원을 평양근교에 3곳의 노동교화소가 있다고 하였

요 나, 국제사면위원회는 이 시설을 방문할 수 엾었다, (하지만 국제사면

위원회는 평양 사회안전부 건물내의 빈방을 볼 수 있었으며 관리들이 말

하기를 매년 수감자는 7-8명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스

o 함경남도 요덕의 수용소 조건은 1992 년 남한으로 귀순한 강철환(25세),

안 혁[25세)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요덕에 수용중인

수천의 사람들중에는 정치범과 어린애를 포함한 그의 가족들과 함께 수용

되어 있으며, 벌목이나 경작 등과 같은 강제노역에 매일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의복은 3년에 한번 제공되며, 음식은 불충분하고 의료시설은 거의

존재치 않으며 몇몇 수용자들은 추위오1-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

o 다른 전장 수용자에 의하면 수용시설에는 수용소 규칙을 위반한 자들을

수용하는 처벌실이 있다고 하며, 처벌실은 똑바로 서기도 힘들고 눕기도

힘든 작은 방이라고 한다. 이 처벌실에서는 국제앤권기준에서 금지한

처벌과 학대, 고문 등을 받으면서 수주동안 있곤 한다.

4. 1 러시아 극동지역 노동자들의 수용

o 2만명의 북한언들이 현재 러시아연방 아무르지역과 하바로브스크지역 벌

목장에서 북한관리들의 지시와 러시아정부와 북한정부간의 합의서에 따라

일하고 있다. 국제사면위원최는 1993년 12월에 종료되는 1991년 7월협정

이 러시아당국에 의해 현재의 형태로 재개정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



. 국제사면위원회는 러시아의 북한노동자 몇명이 북한관리에 의해 노동자

숙소의 이동식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이 보고에 의하면 억류된 이

들은 북한관리의 허가없이 벌목장을 탈출하려한 노동자와 벌목장 규칙을

어긴 노 동자들인 것으로 확인된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이들 억류자들이 기소나 사법적인 심판을 거치지 않고

수용된 것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으며 수용시설이 열악하며 고문과 심한

비인간적인 학대가 이루어진 것오로 알고 있다.

o 1993년 9월 러시아언론에 러시아 최고회의 인권위원회가 북한 벌목장의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북한 사회안전부 요원은 러시

아 조사단에 6일에서 6달 정도의 기간동안 벌목장내의 재교화소에 수용한

다고 앤정했다. 수용된 사람들은 러시아 사법당국 승인없이 이루어졌다

고 언권위원회 대표단장 세르게이 코 발요프는 말하고 있다.

o 러시아 언론인에 의하면 1992 년에 당국 허가엾이 벌목장을 탈출한 북한

노동자는 63 명이며 적어도 19명 정도가 붙잡혀서 벌목장내에 수용되거나

북한으로 송환되었다고 한다, 1992년에 벌목장을 탈출한이들중 15명은

남한에 정치적 망명을 한 것오로 알려지고 있다.

o 국제사면위원회는 러시아 벌목장내에서 북한당국에 의해 수용된 북한노동

자중 수명이 양심수이며, 그 들이 단지 다른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고자 하

였다는 이유 하나로 수용되어 있는 사실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위원

회는 또한 아무도 공식적인 사법적 감독과 국제적 인권기준에 의함이 없

이 수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여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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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당국에는 국제인권기준과 러시아법에 위반된 억류자가 없도록 요

구雙다. 또한 국제사면위원회는 러시아 당국에 북한에서 인권침해를 받

을 것이 확실시 되는 북한노동자는 그 들의 의지에 박하여 북한에 송환치

말 것과 이들을 러시아당국이 보호할 것을 요구剋다.

5. 헌법과 법적 배경

5. 1 국제인권조약 비준

o 북한은 국제공민 . 정치권 협약(ICCPR)과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ICES0R)을 1981년 9월 비준했다. 북한관리는 양 협약은 1981년

비준에 의해 북한에서도 효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약

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의 조항과 상반될 때 어떻게 집행되는지는 불

명확하다.

o 인권위원회는 양 협약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우려를 표하며,

북한의 ICCPR 협약이행에 대한 유엔인권위원회 보고서에서 1983년 최초로

북한당국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조선인민공화국 인민들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는 공화국의 사회주의 헌

법에 이해 효과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인민들은) 선출과 피선출의 민주

적 권리는 물론 사회정치적 활동에서 실제적인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행

사하고 있으며, 발표, 언론, 집회, 결사, 시위 등을 포함한 사회정치분야

에서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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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고서는 또 한 북한에서는 
" 

아무도 고문이나 잔악한 비인간적인 행위를

받지 않는다TT고 하면서 형법은 불법적으로 체약이나 폭력에 의해 자술을

강압한 자는 1년이상의 재교화노동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고 적고 있다,

o 보고서는 또한 북한에서는 
" 

아무도 고문이나 잔악한 비인간적인 행위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형법은 불법적오로 체약이나 폭력에 의해 진술을

강압한 자는 1년이상의 재교화노동에 처하도륵 보1어 있다고 적고 있다,

o 관행을 고 려치 않더라도 헌법과 법적안전조치들은 시민권과 정치권에 대

한 국제협약[ICCPR)의 상세한 조치에는 미홉하다, 국제사면위원회는 북

한당국이 북한에서의 ICCPR의 완전한 이행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을 우

려하며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북한의 보고서가 이러한 안전조치 이행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치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o 북한은 인권위원회에 ICCPR 이행에 관한 2차보고서는 1987년 이래 제츨치

않고 있으며, 오늘날까지 인권위원회는 북한당국에 10회이상의 촉구를 한

바 있다.

5. 2 기본적 시민권과 정치권의 헌법적 보장

o 북한의 현재 헌법은 1972 년 12월 27 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되었다.

1992 년 4월에 군지휘부 구조조정을 위해 개정을 하였으며 5장은 발표,

언론,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67조)를 비롯 종교의 자유(68조)를 보장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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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그러나 80조 
" 

연민은 정치사상적 일체와 인민의 공고성을 굳세게 보장해

야 한다" 63조 
" 

인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국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의 규정이 있으며,

더나아가 인조에서는 " 

인민들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 삶의 기준을 따라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들이 헌법 5장에서 언급된 권리에 우선하는지 또는 63조 규정

이 다른 헌법조항에서의 보장폭을 제한하는지는 불명확하다.

5, 3 형법 ; 정치범죄와 처벌형태

o 사회주의법은 북한당국의 고 위관료와 당지도자에 의해 계급투쟁과 무산계

급 독재의 무기라고 설명되고 있다. 1980 년대 발표된 고 위간부들의 연설

에 따르면 경중을 떠나 법을 위반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범죄라고 하고

있다. 당시에 1950년대 제정된 형법을 개정중이었다.

그당시의 이러한 연설은 새로이 개정되는 형법은 대단히 억압적일 것이라

는 우려를 낳게 하였으며, 개정형법은 1987년 2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회에서 채택되었다. 형법의 한국판은 1991 년 국제사면위원회가 입수

되었으며, 영문판은 1992 년에 발간되었다.

o 29 페이지로 번역된 형법은 8장 161조로 구성되어 있다.

- 형법 총칙 [8개 조항)

- 범죄와 처벌에 대한 일반제한(35개 조항)

- 반국가범죄(12개 조항)

- 사회주의경제 침해범죄 [41개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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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주의문화 저해범죄[6개 조항)

- 정무원 결정에 대한 위반범죄 (28개 조항)

- 사회주의 집단적 삶에 대한 위반 범죄 [10개 조항)

- 인민의 삶과 재산의 침해 범죄 (21개 조항)

o 형법의 다수조항이 구체적요로 정치적 위반과 관련되어 있으며, 국제사면

위원회는 이러한 조항들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고, 표현과사상, 집회의

자유 등의 권리의 비폭력적 행위를 이유로 사람을 체포 . 기소하는데 사용

되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더나아가 헌법의 80
, 인조외- 관련해서 형법

의 몇개 조항은 비폭력적 활동과 공식적 지시와 어긋난 행위를 범죄화 할

수 있다.

o 다음의 형법조항은 국제사면위원회가 특별히 우려하는 조항으로서, 이들

조항들은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비폭력적인 사상의 표현과 결사권의 행사

나 과업과 같은 비폭력적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형법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는 중요한 형태는 이탤릭체且 %기한다.

44조; 공화국 전복음모에 가담하거나 르크 한 사람은 5년에서 10년범위

의 교 화소에 수용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음모의 주동자나 배후

조 정자, 주요관련범들은 사형에 처할 수 있고 모든 재산을 압수하

며 10년이상의 교화소 수용에 처한다.

46조; 공화국 침해 · 파괴, 또는 다른

를 저지른 자는 7년이상의 교화소 수용에 처한다.

- 98 -



50조; 를 한 자는 5년이상의 교 화소 수용에

처한다,

53조; 공화국인민이 아니면서

스 잎료쓰르 자는 5년이상의 교 화소 수용에 처한다.

103조; 반국가 동기없이

는 5년이상 교 화소 수용에 처한다.

105조;

는 1년이상의 교 화소 수용

에 처한다.

o 1992년 5월 국제사면위원회는 북한당국에 형법에 이들 조항과 다른 조항

에 대한 추가정보를 요구하면서 특히 법정에서 이들 조항이 어떻게 해석

되는지를 물어봤다.

1992년 12월 국제사면위원회는 평양에 설치된 인권조사기관이 다른 국가

기관과 형법과 다른 문제에 대한 국제사면위원회의 질의에 대한 응답을

상의중이라는 소석을 접했으나 
"

긍정적인 답변 
we 

약속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으로부터 현재 이 보고서가 간행된 시점에서도 어떠한 반응도 엾었다.

o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1991 년 후반에 개정된 것으로 보이며 계속적인 요구

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은 이 법의 사본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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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 사형 
*

o 사형은 1987년 형법 22조에 2개의 기본형벌중의 하나로 기술되어 있다,

사형은 범죄행위시 17세이하이거나 임산부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

국제사면위원회는 북한당국에 ICCPR에 의거 18세 이하의 사람에게 사형

선고는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兎오며, 또한 이를 위한 형법개정이 고 려

되어져야 하며 개정중에 범죄행위시 18세이하의 수감자 처형은 중지되어

야 한다고 권고했다,

o 사형은 재통일과독립을 위한 혁명투쟁과 민족해방투쟁을 억압하는 목적의

제국주의와의 공모행위와 민족을 제국주의자에게 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부과된다.

o 다음의 범죄는 선택적오로 처벌받는다,

t 국가를 배반하거나 망명, 간접죄, 이적행위 등의 극단적 경우(47조)

t 공화국 전복음모나 반역의 
" 

사주Ii ,
" 

주모TI ,
" 

주요범 
‥ 

(44조)

t 공화국을 반대하는 사상을 가지고 당 · 정과 애국인민들에 반대하는

폭력적 행위[45조)

+ 살인, 특별히 중대한 경우[141조)

o 국제사면위원회는 이러한 범죄중 몇몇은 형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우려하여 당국요로부터의 해명을 요구兎다, 1991 년 북한방문

기간중 국제사먼위원회 대표단은 형사정책상 사형은 간첩행위나 직장파업

의 겅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들었다. 그 들은 또한 사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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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통계수치가 있는 것으로 들었으나 접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형법

에서의 사형은 2개의 기본적인 형법중 하나라는 설명과 북한인들에 의해

사형이 빈번하고 어떤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보고는 북한당국
m

의 진술과 상반되고 있다.

6. 국제사면위원회의 권고

6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폭력을 사용하거나 또는 위협을 가하지 않았으면서도 양심적인 신념이나

또는 인종, 성, 피부색, 언어때문에 감윽에 갇혔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

로 물리적인 제한을 받는 사람들은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되어야

한다. 특히 양심수와 유사양심수로 이 보고서에서 언급된 사람은 당국

에 의해 설명되어져야 하며, 모든 양심수들은 석방되어져야 한다.

6 보고된 바의 이해할 수 없는 억류희생자에 대한 해명

국제사면위원회는 북한당국에 공개되지 알는 억류자들의 운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 당국은 특별히 북한에 재정착한 일본거주 한인들의

운명과 불법적으로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의 가족, 그리고 한국인의 일본

인처들에 대한 운명을 설명해야 한다.

w 사형을 폐지해야 한다.

국제사면위원회는 무조건적으로 사형을 반대하며, 이는 삶의 권리를 첨해

하고 고문과 잔악, 비인간적 처벌의 궁극적 형태이기 때문이다, 국제사

면위원회는 북한정부가 사형을 폐지하고 모든 사형선고를 감형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수감자들의 공개처형 중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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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자들에 대한 학대행위를 중단하라,

북한당국은 모든 수용자들이 고문과 학대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수용조건이 수감자 대우의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특별히 국제사면위원회는 북한당국에 노동부과, 식량 · 의복공급, 그리고

수용자들의 거주가 수감자대우의 UN최소규정기준 관계조항과 일치토록 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제적십자사와 같은 독립기구들이 정기적으로

억류(수용)시설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k 인권보장을 실행하라

국제사면위원회는 북한당국이 ICCPR 에 명시된 인권보장조치가 북한법과

관행내에서 완전이행되도록 촉구한다, 북한당국은 특히 모든 재판절차가

공정성의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하고 수감자들이 불공정한 재판이나 고문

학대와 같은 인권침해에 필요한 구제권을 보장해야 한다, 양심수 수용을

규정한 법률은 폐지되어야 하거나 어느 누구도 기본적 권리의 평화적 행

사로 인해 수감되지 않도록 개정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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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2]

구금되어 온 양심수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입수됐다. 이들 중에는

소위 반체제인사라 불리는 자의 친척 또는 아이도 포함되어 있다.

수백명의 정치범들이 인정될 수 엾는 구금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도되

었다. 과거 수감경험이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면, 구금조건은 열악하

며 수감자에 대한 가혹행위는 상례화되어 있다고 한다. 보도에 의하

면, 사형집행이 있었으며 일부는 공개적으로 처형되었다고 한다. 」

북한은 매우 고 립되어 있는데, 그 이유중 하나는 북한인의 외국

여행과 해외동포의 북한입국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북한당국은 독립적인 업저버자격의 인권침해 조사나 구금장소의 방문

도 허용하지 않는다.

'

93. 3 국경 근처의 한 · 미 합동군사훈련 기간중 북한당국은 
' 

준전시 
'

상태를 3주동안 선포하였다. 같은해 4월 검정일은 김일성에 이어 최고

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

93, 12 노동당은

" 

북한에서의 어려운 상황과 세계적인 여러 사건으로 인해 
" 

계획된

경제목표 달성에 실패했다고 발표하였다. 노동당은 또 한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가 당의 정치국원으로 선출되었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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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4. 1 국제앰네소티는,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이창하가 소장으로있는

r 인권조사연구소 」 가 
5 92년 평양에 창설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연구소의 활동영역은 불명확하나, 북한정부는 이 연구소가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해 관심을 표명한 국제앰네쇼티의 보고서['92)에 대해 답변

할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1992년말까지 어떠한 답변도 받

질 못兎다.

'

93, 6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백인준은 비엔나 UN세계인권회의에 참가

하는 북한대표단을 인솔하였다, 그는 
" 

각나라 국민의 인권에 관한

문제는 각주권국가에 의해 해결보1어야할 문제이며, 국가에 대한 간섭

과 비합리적인 압력에 반대한다"고 하였다. 그는 북한의 있권침해에

관한 언급은 하지않았다.

수감자와 양심수라 추측되는 사람들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있었다.

이들중에는 
" 

국가반역죄 
" 

로 고 발된 사람 · 외국에 정치적 망명을 한

사람의 친척, 그리고 외국인과 불법적으로 접촉을 하였던 사람들이 포

함된다, 비공식적인 정보에 의하면, 
'

93, 3 한 여인이 당국에 보고하

지 않은 외국학생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4년간의 「 노동교화형 」 이 선

고 되玆다고한다. 그녀가 재판올 받았는지 재판엾이 구금되었는지는

불명확하다.

시바타 고조는 1964 년 이후 수감되어 있는 일본국적의 구금자인데

그 또 한 양심수라 여겨진다. 그 는 평양에 거주하는 일본여성이 일뵨에

있는 친척 방문을 위한 허가가 거부된 사실에 대한 집단적 항의를 z

사했다는 이유로 20년형을 선고받고 1984 년에 풀려 났어야 兎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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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 그는, 나쁜 건강상태에도 불구하고 1990년말 평양근처에 있는 승호

마을에 계속해서 구금되어 있다고한다. 그후 그에 관한 정보는 엾으

며, 그가 석방되였다는 정보도없다. 
'

82. 12 두명의 수감자들이 두명의

아이들과 함께 보안국 관리에 의해 체포되었는데, 정치적 이유로 감금

로1었으며 친척들 과의 면회나 연락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수백명으로 추정되는 정치범들이 재판 과정

도 없이, 인정될 수 없는 구금상태에 놓여 있다, 북한에서는 외국유학

에서 돌아온 모든 사람들이 
" 

재교육m을 위한 수용시설에 수용되는

것으로 省어지는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이들중에는 어린이호1-

젊은 사람도 있는데 18세인 오해원과 15세의 오규원도 포함된다. 이들

은 아버지가 외국으로 망명을 한 후, 어머니(신숙자)외- 함께 1986년

이후 함경남도 요덕의 
"

노동을 통한 재교육xw 시설에 수감되었는데,

이들은 양심수이다.

정치적 수감자들중 일부는 재판없이 구금되었고, 또 다른 일부는

전적으로 불공정한 재판을 받은 후 구금되었다. 후자의 경우 노동당

의 정책을 수행하도록 요청받는 재판관에 의해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믿어진다. 변호사들은 실제 재판이 진행되기 전까지 수인에게 접근할

수 엾다고 한다. 어떤 경우, 북한당국은 정식 재판이 보장되지 않는

덜 심각한 범죄로 기소된 사람에게 명백히 행정적인 구금형을 부가하

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어떠한 법률적인 조력이나 자기방어를

위한 효과적인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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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

노동을 통한 재교육Ti 수용소에 있는 정치범들은 극도로 열악한

조건속에 수감되어 있다. 전에 수감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 의하면,

수년전에 많은 수감자들이 추위 · 기근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도 없이

죽어가고 있으며, 모든 권리가 박탈 당한채 있다고 말하였다. 일부 수

용소는 수감자 중에서도 
" 

특별한" 범주의 사람들이 수용되는데, s외

부에서 일체의 음식과 물품이 공급되지않고 수감자 스스로 생존을 위

한 양식을 생산한다고 한다.

일부 북한의 벌목공들은, 러시아 극동에 위치한 북한 관리에 의해

운영되는 벌목장 안의 임시수용소에 구금되는 걸로 앓려졌다. 벌목장

을 탈출할려 兎던 사람들은 북한과 구소련 사이에 체결된 협정에 의해

무기한으로 구금된다 한다. 이것의 구금시설에 대한 관심과 벌목장의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러시아 당국은 벌목장을 
'

93년말까지 중단

하도록 결정하였다.

비공식적인 정보에 의하면 사형은 정치적인 범죄를 포함하여 광범위

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1987년 북한 형법은 사형을 범죄자에 부

과하는" 기본적 형벌 
" 

두가지 중의 하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통

일 · 자주를 위한 혁명적 투쟁과 민족해방 투쟁을 저해할 목적으로 제

국주의자와 공모한 행위 
" 

에 대해서는 사형을 의무적으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형은 또 한 
" 

제국주의자에게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행위 
" 

에는 반드시 부과되며, 공화국을 점령하려는 음모나 반란에 가

담한 자, 노동당과 정부의 
" 

기간요원과 애국시민 
ww 

에 대한 
(t 

테러 
‥

행위, 그리고 살인 및 특별히 중대한 범죄를 포함하여 ti 

국가를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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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극단적언 경우"에는 재량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형

법에는 이런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되어있지 않다.

북한당국은 1991년 국제앰네스티에게, 사형은 
"

극히 제한된 경우rw

에만 실시된다라고 말하였지만, 자세한 자료의 요청에 대해서는 거부

하였다. 북한당국은 사형집행 통계는 갖고 있으나 이용될 수는 없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형에 관한 발표를 목격한 사람들, 이전수인들,

그리고 북한을 방문한 사랑들에 따르면, 1993년 동안 사형은 경제사범

을 포함해 빈번히 이용되었고, 해마다 수십명이 사형되었다고 한다.

1992년 11월의 한 사례는 (정부 보고에 따르면 10월) 30세의 주수만씨

경우인뎨, 공식적으로는 
" 

상습폭력범 
" 

으로 기재되었는데, 살인죄로

판결받아, 
" 

인민의 요구에 따라" 공개처형 되었다. 1992년 또다른

사례는, 어린이를 포함하여 노동자와 학생이 참가한 공공집회에서 사

형집행이 실시된 경우이다. 사형집행은 그러한 집회군중 앞에서 실시

된다 한다. 수용소안에서는 수감자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사형집행된

다.

국제앰네스티는 다시 한번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수감된 사람 및 사

형집행에 관한 정보를 북한정부에 요청하였으나 어떠한 대답도 들을

수 없었다. 10월 국제앰네스티는"북한: 국제앰네스티 우려에 관한

요약"을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양심수들의 사례, 다른 정치적 수인들의 사례, 가혹행

위에관한 증언, 그리고 사형제도의 사용등을 다루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북한이 1982 년에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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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협약」 및 다른 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북한 헌법의 부적절한 인

권보호 규정에 대해 비판하였다,

국제앰네소티는 북한형법의 규정이 애매하여, 기본적 권리를 위한

평화적인 활동을 하였음에도 
" 

반란WT 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를 한 사람

으로 10년형을 선고할 수 있고, 
" 

공화국을 모반하기 위해 타인을 선동

한‥ 사람으로 7년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

을 표명하였다,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국제앰네쇼티는, 북한 정부가 양심수를 즉각적

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 모든 정치적 수인에게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보장하거나 석방할 것, 가혹행위로부터 모든 수인을 보호할 것,

모든 사형을 다른 형벌로 대체하고 사형을 철폐할 것 등을 촉구하였다.

국제앰네스티는 또 한 실제적인 인권보장과 그 실행을 위한 조치들을

요구하였으며, 독자적인 인권조사와 감시를 위해 북한을 개방할 것을

재차 촉구하였다.

북한당국은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에 대해 
" 

전적으로 사실 무근이

거나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기술하면서, 그 보고내용을"범주적으로

거부한다iW고 답宅하였으나, 보고서에서 언급한 사람들과 양심범들에

대한 어띤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형법에 관한 국제앰네스티의 비판에 대해, 북한당국은 
" 

반국가적

범죄 
" 

와 관련된 규정은 
" 

범죄 예방의 기능이 있으며 드 물게 적용된

다" 라고 兎으며, 러시아에 있는 북한벌목장 수용소가 범죄자 수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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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사용된다는 사실을 부인하였다. 이것은 
Z( 

단지 교 육장소이며 
‥

,

‥

노

동자들에게 러시아법을 적절히 준수하도록 교 육하기 위한 것 
‥ 

이라 답

변하였다. 또한"사형이 드 물게 적용되고,정치적인 이유로는 그 어느

누구도 사형이 선고되지 않는다Ti 라고 하였다. 그러나 공개처형은

인정하였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을 방문하여 인권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를 희망한다고 거듭 요청하였으나, 어떠한 응답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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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첨부2]

- 북한 정치범에 관한 새로운 정보 -

< 
'

國

이 문서는 최근 몇개월간 북한에 정치적 이유로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58명에 관해 국제 사면위가 편집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이중 대부분이 양심수인 것으로 믿고

있다. 명단이 밝혀진 이들중 일부는 수용소에서 사망했을지도

모르며 다른 사람들은 30 년 또는 그 이상이 되는 현재까지 구금보1어

있을지 모른다. 그 들중 일부는 1990년까지는 살아있는 것으로 曾혀

지고 있으나 나머지는 10여년 이상 동안 전혀 소식이 없다.

국제 사면위가 접수한 정보에 의하면 북한 당국은 이들의 행방

에 관한 그 들의 가족이나 다른 사랑들이 질문에 대해 대답이 엾다.

국제사면위는 이 문서d] 나타난 사람들읕 비롯한 모든 정치범들의

운명에 관해 보고해 줄 것을 북한 당국에 새로이 제기하고 있다.

북한은 하나의 은페주의의 국가이다. 북한의 형'법은 -吟한 당국

이 비밀이라고 생각하는 정보를 노 출시키는 것을 처벌하기 위해

광의로 해석할 수 있는 조항들을 갖고 있다. 해외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 가운데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들중의 일부는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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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였는 그 들의 친척들의 사정에 대한 정보를 폭로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인권문제를 조사하기 위하여

북한을 방문하겠다는 국제사면위의 제안은 아직까지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개별적인 사례와 일반적인 인권에 관한

정보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해 달라는 국제사 위의 요청에 대해서

도 대꾸하지 않고 있다.

1993년 10월 국제사면위는 북한의 인권에 관한 보고서(북한 :

국제사면위의 관섬요약, AI INDEX ASA 24/03/93)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정치범 구금의 상태, 열악한 대우, 사형, 헌법 및

법률상의 보호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1993년 10월 (AI INDEX ASA 24/04/93) 국제사면위가 역시 발간한

바 있는 북한당국이 보낸 4페이지의 회신에서 그들은 사형에 관한

국제사면위의 정보의 정확성은 인정하였으나 법률적 문제 및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 위원회의 자료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하여간

북한 당국은 정치범의 구금과 구금의 상태에 관한 국제사면위의

관심에 답변하지 않았다. 북한은 1994 년 상반기 국제사면위에 보낸

서한에서 국제사 위가 10월에 거명한 사람들중 두명은 죄수들이지

만 북한 당국이 밝힌 것회1에 어떤 다른 독자적인 증거도 없으며 그

밖에 다른 보도된 죄수들에 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없다고 부인하

였다. 대부분의 다른 개별적 사례들에 대한 북한당국의 침묵은

국제사면위로 하여금 많은 정치범들이 극히 가혹한 상태에서 구금

생활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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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면위는 정치범의 친척들이 종종 함께 구금되거나 연금상태

에 있으며, 또는 오지로 추방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있다. 국제사면

위는 현재까지는 이러한 보고를 확인할 수 없다. 이 위원회는 이

보고서에 나타난 사람들의 행방과 법적지위 그리고 그 들의 친척들에

대한 사정에 완해 공개적오로 설명해 줄 것을 북한 당국에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 國빠

조호평은 1936년 일뵨에서 한국인 부모 사이에 출생했다, 그는

일본 토호쿠 대학을 졸업한 후인 1954년 코이데 히데코와 결혼하였
A

다. 1962 년 2월 11 일 조호평과 코이데 히데코는 북한에 정착할a

생각요로 그 곳에 갔다. 그가 북한에서 일본에 있는 친척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면 그는 한반도의 동해안에 있는 주요 도시인 함흥에

있는 의과대학에서 심리학 강사가 되었다 한다.

1960년대 중반에 그는 알 수 엾는 이유로 당국의 의심을 받게

되었고 1967년 일본에 있는 친척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에서

그 는 
" 

재교육" 장소로 가게 로1었다고 말했다. 일뵨에 있는 그의

친척의 말에 의하면 그는 함경남도에 있는 한 과수원으로 보내져

노 동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코이데 히데코에 관한 소식은 전혀

엾었다. 1973년 그녀는 5년동안 소식이 끊긴후 처음으로 일본에

있는 친척에게 편지룔 보냈다. 그녀는 1963년에 낳은 아들과

- 1 12 -



있다고 하였다. 그녀의 친척들은 그후로는 그녀로부터 소식을

듣지 못하였다,

일본에 었는 조호평의 가족은 조호평과 코이데 히데코를 만나보려

고 몇차례 시도하였으나 북한으로부터 방문허가가 나오지 않았다.

1983년의 경우 한번 허가가 나왓으나 그후 취소되었다.

조호평과 코이데 히데코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알 수 없다.

북한 관리들은 일본에 있는 그 들의 가족들이 그 들의 행방에 관해 수

없이 문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소식도 전해주지 않고 있다.

국제사면위는 조호평이 구금되어 있거나 아L]면 
" 

실종" 되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북한의 한 엔지L]어인 김덕환은 1966년 러시아에 있는 그의 부인에

게 편지를 보내온 것을 끝요로 소식이 끊겼다. 그는 북한 당국이

명백히 그 를 위협으로 보았기 때문에 구금상태후 
" 

실종"되었다.

그가 아직도 살아있는지는 알 수 없다. 러시아인인 그의 부인이

근 30 년동안 그 를 추적해 보려고 시도하였지만 북한 당국의 침묵

일관으로 아직까지 성과가 없다.

- 113 -



김덕환은 1935년 함경남도(당시는 일뵨 식민지, 현재는 북한)에

서 태어났다. 1955년 그는 공학을 공부하기 위해 소련에 있는 Ps

Kov에 파견되었다. 그곳에 체재하는 동안 그는 바唱티나 쿠라쇼바

라는 러시아 여자와 결혼하였다. 그는 1957년 PsKov 건설기술학교

를 졸업한 후 북한으로 돌아泉다. 발唱티나 쿠라쇼바와는 1958년

5월 북한에서 합류했고 1959년에 아들을 낳았다,

1960년을 시점으로 북한과 소련간의 관계는 소련과 중국과의

이념논쟁으로 인해 악화되었다. 발렌티나 쿠라쇼바에 의하면 이념

갈등으로 야기된 긴장은 북한에 거주하는 소련국적의 사람들을

의심하고 박해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한다. 그래서 발렌티나

쿠라쇼바는 1961년 6월 그녀의 아들을 데리고 PsKov로 돌아왔다.

그러나 검덕환은 그 녀를 따라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발렌티나 쿠라쇼바의 의하면 북한 당국은 김덕환에게 그녀와

이혼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다(동구 또는 소련인의 배우자를 가진

많은 북한인들 역시 이같은 요구를 받았고 그 중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였다). 그녀는 그가 1961 년말 또는 1962 년초 
" 

재교육"

수용소에 수감되게 된 이유는 그가 그녀와의 이혼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 김덕환의 수감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는

명백하지 않는 바 그가 어띤 범죄나 모의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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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5년동안 김은 PsKov 에 있는 부인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는

병이 들었으며 때때로 배고픔을 느껀다고 말兎다. 그가 억류된

장소는 평양에서 북동쪽으로 10이罷 멸어진 평안남도 신양군에 있었

다. 발렌티나 쿠르쇼바는 그의 병이 활동성 방사선물질을 다룬

것과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으나 그것은 확인될 수

없다. 그는 그 녀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가 소련에서 교육받았다는

이유로 수감되었으며 그녀와 이혼하라는 요구를 거절하였다고 하였

다. 그가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낸 것은 1966 년이었다.

김덕환은 만일 그가 아직 살아있다면 양심수이다. 국제사면위

는 그가 수감된 것은 단지 그의 개인적 배경과 사생활 때문이며

그는 노동당이 이끄는 북한 당국이 자의적으로 취한 결정의 희생자

라고 믿고 있다. 국제사면위는 김덕환의 행방을 공개하고 1960년

대에 그 를 구금한 이유를 적시해 줄 것과 그의 소식을 알려달라는

발唱티나 쿠라쇼바의 계속된 요구에 대해 묵묵부답인 이유를 설명해

줄 것을 북한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

< .

국제사면위는 평양에서 7이罷가량 멸어진 승호마을에 있는 수용소

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였는 바 그 곳에서는 1990년말 현재 최소한

49 명의 정치범들이 장기복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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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면위는 아래에 이름이 밝혀진 사람들이 1990 년 이후 다룐

장소로 옮겨졌을지는 몰라도 아무튼 지금도 구금되어 있을 것으료

믿고 있다.

승호마을의 수용소 상태는 감방에 조 명은 거의 없고 난방온 전혀

없을 정도로 가혹한 것요로 전해지고 있다. 승호에 구금된 정치범

중 한사람이 간수에게 맞아 죽은 일이 적어로 한건은 있다. 1990

년 이 수용소에는 전 고위관료, 전 재일동포 등과 같은 수십명의

" 

특별 
" 

정치범은 물론 뚜렷한 개인적 배경이 전혀 없는 
"

보통"

정치범 등 수백명(600명 가턍)을 수감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소식통이 전해준 숭호수용소의 약도는 이 문서에 첨부

되어 있다.

다음에 명시되어 있는 정치범들은 1990 년말 조 음 승호마을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들

이 구금된 날짜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그 들중 일부는 간첩행위로

다른 나머지는 반국가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재일동포 출신들이다. 일뵨에 었는 소식통에 의하면

1958년이후 일본에서 태어났거나 일뵨 식민지시대에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온 사람들중 93, 000 명이 북한으로 이주하였다 한다.

그 들중 대부분은 1960 년대 중반이후 전혀 소식이 없으며 일뵨

에 있는 그 들의 친척들은 그 들이 감옥에 있거나 아니면 북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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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오지에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 이들중 일부는

아직도 양심수로서 구금되어 있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육체적

인 제한을 받고 있을지 모른다.

다음 표는 1990년 승호에 구금되어 있는 49명의 정치범 명단이다.

국제사면위는 1990년 이후의 그들의 행방에 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갖지 못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그 들의 대부분이 아직도 구금상태

에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 이 기구는 북한 당국에게 그 들의 현재

행방, 승호에 구금된 이유, 그 들이 처해 있는 형편과 그 들 친척들의

행방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1 1 i * 村 l 巷邪 l
l 2 l 안 흥 갑 l 재일동포 . l

l · l 村 l 巷拏 l
l 4 l 旻 복 l 한 참 l
l . l 격 l 健 l
1 6 l . 村 l 替. l
j 7 l l 살 l

‥‥ ·*

l 9 l 정 우 택 l 재일동포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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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호i ·1 름 j 출 신 (전 직) l

1 11 i 강 정 숙 l 남한 i

j,, l l 巷拏 . j
;,, l 낚 l 巷拏 j
l,. i l 循 j
l,. l l 巷拏 l
;,, l 判 l 巷拏 i
l,. l 村 i 軒尋 아 i
j,, l 判 l 巷拏 i
l‥ l 村 · l 著· 判誇 報 l
l20 l 검 상 일 l 북한 무 부 참사관 i
l,, l i 巷拏 i

‥ … ‥*·

123 l * l 健 i
1 24 l 곽철(곽종구) l 재일동포 l

l,, l % l 巷拏 l
;., l l 循 i
l,, l 判 i 巷邪 i
l,, l l ,判朝智) 考 i
l., l j 前普 荊 l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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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유 l 남한 l
142 l 용 j 동見 l
l., l 料 l 巷.. l

‥ · · ‥*·

1 45 l 손 재 석 l 재일동포 l

146 l l l
l,, l 村 l 冊. l
l.8 l l 著 별낚聘 l



< >

1992년 5월 국제사면위는 다음의 정치범들에 대해 북한오로부터

소식을 얻요려 하였으나 회답을 얻지 못하였다.

한경지 : 전 -외국문출판사 비서, 이 여자는 1967년 간첩협의로

구속되어 수용소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허 익 : 소련출신의 북한인오로 전 조선노동당 고급학교장.

그는 1950 년대말 그 지위에서 축출되어 뇨동수용소로 보내진 것으

로 전해지고 있다,

김용수 : 소宅출신의 북한인오로 전 언론국 국장, 이 여자는 19

50년대말 그 직위에서 축출된 후 노 동수용소에 보내진 것으로 전해

지고 있다.

이기석 : 전 경공업부 부장, 그는 1953 년 8월 그의 지위에서 축출

된 후 구속로1였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유장식 : 전 호1교부 부부장,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중앙위

비서, 그는 1975년 10월 공직에서 사라졌으며 간첩협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윤순달 : 전 노동당중앙위 연락부 부부장, 그는 1952년 10월에

서 12월사이에 간첩협의로 구속되어 1953년 60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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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면위는 이들중 일부는 양심수이거나 또는 양심수 이었을

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위에 이름이 제시된 사람들의 현재 상황과 행방 및

적절하다면 그 들의 구금 또는 형편에 관한 어떠한 정보라도 밝혀

줄 것을 북한당국에 촉구하고 있다.

국제사면위는 1990 년 승호에 구금되었 사람들이 1991 년 어딘가

다른 곳으로 옮겨졌으며 아마도 승호수용소는 현재에는 사용되지

않을 지도 모른다는 미확인 정보를 입수하였다.



[첨부]

일성은 정부와 조선인민군의 통제권을 그의 아들 김정일에게 차츰

이양해 오고 있다.

개인적 숭배의 대상이다. 북한정毛은 억압적인 통제로 주민을

지배한다.

학교, 의료시설, 상점 등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고, 뿐만 아L]라

그러나 이러한 충성체제는 최근 몇년사이에 해이해진 듯하다.

북한지도부는 개인적 권리(인권)를 국가나 당의 목표를 잠재적
요로 파괴하는 개념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가는 모든 중요한 경제적 활동을 지도하고 있으며, 정부에

과의 무역 원조의 중단으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경제발전은 분배편중, 비생산적 자원배분, 부채상환 불능으로

인한 낮은 국제적 신뢰됴, 국민 총생산의 25%인 군사비 지출

등으로 힌해 많은 장애릍 받고 있다.

5

93 년도에 간헐적으로 몇몇 도 시에서 식량부족으로 야기되는
소규모의 시민봉기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으며, 이를 입증하는
듯 식량됴 

' 93년에 다시 수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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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식량, 옷, 에너지의 배분을 하고 있는
것 같다. 12월 노 동당 전원회의에서는 심각한 경제난을 실토했으
나, 올 농사도 대풍이라고 주장됐다.

북한은 주민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조차 계속 부정한다.
2년전과 달리, UN과 관련한 회의 참가 이외에는 미국방문을 허락
받은 북한사람은 거의 없었다.

미국인의 북한 방문도 계속 허락되었으나 그 숫자는 과거 2년전에
비해 상당히 줄어 들었다.

게다가 
' 91년 12월에 합의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 류

· 협력에 관한 합의서 」 에 따라 이산가족 상호방문과 그 이행을
위한 공동위원회가 구성되었다.

' 92년 약간의 진전이 있었으나 
'

93녔에 동 위원회는 한번도 열리
지 못했고 어떠한 교류도 없었다.

북한형법은 국가나 당에 대한 변절, 중상, 불온문서의 소지 등
광범위한 반혁명적 범죄에 대해 모든 재산의 몰수나 가혹한 처벌
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정권은 독럽적 언론이나 집회를 인정하지 않는다.
정부에 의해 허가된 매체를 제외하고는, 주민이 외부정보를 접할
수 없다.

- 1응3 -
x



< 북한 분야별 인권실태 >

1.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조망

a. 정치적 · 초법적 사형

정치범, 김일성 · 김정일에 반대하는자, 송환된 망명자 등은 즉결
로 사형에 처해 景다. 북한형법 제52조에 따라 

" 

민족해방운동을
탄압" 할 목적으로 

" 

제국주의자들과 야합한 행위"는 사형에 처해
지며, 

" 

사상범", 
" 

반혁명적 범죄자" 등도 사형이 구형될 수 있다.

b. 실 종

북한지역에서의 실종에 관한 믿을만한 정보는 없지만 남한인,
일본인, 기타 외국인들의 북한에 의한 납치에 관한 보고는 있다.
일본언론은 20 여명의 일뵨인이 납치되어 북한에 감금되어 있다고
보도 한다. 북한은 물론 이를 부인하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의 
'

93년 보고서는 일본 시바다 가족의 실종에 관
해 상세히 보고하고 있다. 시바다씨외- 그의 아내 신성숙은 

'

60년
에 일본에서 북송되어 북한에 정착兎다. 

'

65 년에 시바다씨는
간첩협의를 받고 수감되었다. 전에 같이 수감된 사람에 따르면,
그는 건강이 매우 안좋으며, 

'

65년 이후 그의 아내와 세딸들의
소식을 접하지 못했다고 한다.

검명세씨의 경우도 
' 92년 러시아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 이래

북한에 있는 아내와 딸, 친지들에 대해 어띤 소식도 받지 못했다.

C, 고문,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취급 · 처벌

이런 것에 대한 최근 정보는 없지만, 믿을만한 뵤도에 의하면
'

80 년대동안 수감자들은 일상적으로 고문이나 비인간적인 취급을
받았고, 많은 수형자는 고문, 질병, 기아 등으로 숨졌다,

사형은 수용소에서 수감자들이 모인 앞에서 행해져 景으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학생, 어린이, 노 동자 등이 참여한
공개된 장소에서도 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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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면위원회에 따르면,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가족들이 함께
수감되며, 어려운 조건하에 벌목작업, 작물수확 등과 같은 「노

동을 통한 재교육」 이 일반적인 처벌이라 한다.

북한 수용소로부터 탈출한 사람들의 보고에 의하면, 아사와 사형
은 일반적이라 한다. 수용소에서 옷은 3년에 단 한번 지급되었다.
수감자들에게 걷는 것은 가능하지만 뛰는 것은 불가능하도록
발목에 족쇄를 만들어 채웠다.

또한 국제사면위원회에 따르면, 수감규칙을 어겼을 경우, 너무
낮아 바로 일어서는 것이 불가능하고 너무 좁아 눕는 것도 힘든
「형벌방」 이 있어 여기에 수감자를 몇주간 가두어 두기도 한다

고 한다.

d. 자의적 체포 · 구금 · 추방

북한의 형사재판 과정과 집행에 관한 정보는 거의 엾요며, 북한
법체계에 관한 외부적 견해(관찰)도 허락되지 않는다.

북한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고 2개월이다. 그러나 이 기간
도 무제한으로 연장될 수 있다. 가족이나 다른 이해관계인이
수감자에 취해진 처벌에 대해 알수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불가능
하다. 구속적불심사는 법적요로나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귀순자들에 의하면, 북한은 약 15 만여명의 정치범과 그 가족들을
외딴곳에 격리하여 수감하고 있다 한다. 

'

92년 10월 두명의 과거
수감자들은 소위 「강제수용소」 라 불리는 곳의 혹독한 생활조건
에 대해 언급했다.

'

92 년 여름에 러시아 해안지방에 위치한 북한 벌목장을 러시아
관리의 안내를 받아 방문한 일본 N區 TV기자가 그런 수용소의
가혹한 생활환경을 필림에 담았다,

그러나 북한관리는 그러한 수용소의 존재를 부정하고, 단지 실수
로 죄를 저지른 자들을 위한 「 교 육센타」의 존재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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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믿을만한 보고에 의하면 북한에 그러한 집단수용소가 약 12개
정도 있다한다. 몇명의 전고위관리도 그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고
한다. 수감자에 대한 방문이나 어떠한 형태의 접촉도 과거외-
달리 지금은 금지된다.

y

91 년 7월 북한사회안전부 고 위간부이었던 북한망명자 조갑제씨
는 북한에 두가지 종류의 수용소가 있다고 말兎다.

하나는 수감자가 결코 빠져나울수 없는 곳이고, 다른 하나는
수감자가 돌아을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조씨는 자기가 아는
수감자 한 사람이 3년 수감후 풀려났다고 兎다.

e. 공정한 공개재판의 부정

헌법에 따르면 법원은 독립기관이며, 재판과정은 상세한 절차를
규정한 법에 엄격한 기속을 받아 수행되어야 한다고 한다.

헌법 제138조에 따르면, 재판은 공개적이어야 하고 피고는 변론
할 권리가 있다, 또한 법에 규정된 경우 심리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독립된 재판이나 개인의 권리개념은 서구에서 이해
되는 것과 크게 다르다.

사회안전부는 정치범의 경우 재판없이 그 들을 국가안전보위부에
회부하여 처벌할 수 있다. 재판이 열렸을 때 변호사는 정부가
지명한다, 그러나 변호사는 피고를 변호한다기보다는 죄를 자백
하게 하여 법원을 도 우는 일을 한다.

북한은 정치범과 일반범죄를 엄격히 구별하여, 후자에 대해서만
재판을 한다, 북한은 정권을 비방한 자도 정치범으로 취급한다.
과거에 김일성 사진이 실린 신문을 깔고 앉는 것을 불경죄라하여
정치범에 표함시켰다는 보고도 있다.

f. 사생활, 가정, 가족 및 통신에 대한 자의적 간섭

모든 인민들은 개인의 의식을 형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고 안된
교 리에 복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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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이념과 권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다.

각 방면의 사회안전조직은 대중매체에서의 교 리를 명백히 하고
학교, 직장, 마을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교 리를 수행한다.

6. 25 동란때 월남한 친척을 둔 인민은 북한의 정교한 충성체제
에서 아직도 「불순분자」로 분류되는 것 같다. 동란이후 거의
1천만 이산가족으로 인해, 이들은 북한인구에서도 상당한 비중
을 차지한다.

조갑제씨에 따로면 「불순분자」는 북한주민의 25-30% 정도 될
것이라 領다. 이 계층의 많은 사람들에 대한 대우가 최근 좋아
졌다고 조씨가 주장하지만 아직도 상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

"

주민은 주거와 사생활의 불가침성을 부여받고 있다" 는 헌법
규정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정부는 비방자나 불평분자를
색출하기 위해 광범위한 밀고체계에 의존하고 있다.

2. 시민의 자유에 대한 조망

a. 언론, 츨판의 자유

헌법에 
" 

주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가 있다TT
고 언급하지만, 북한 당국은 정부의 목적에 합치되는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주민들에게 「사회주의 규범 」과「집단주의적 정신 」 에 따를 것을
규정한 헌법조항들이 개인의 정치적 시면적 자유에 관한 조항보다

우선한다.

북한이 
' 81년에 가입한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에서 인정하는 표현 · 결사의 자유권도 북한 당국은 엄격히 제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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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이나 그의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은 수감되거나, 로동교화형

을 받는다, 
5 86년에 탈출한 한 사랑에 의하면, 한 과학자는 그의

집에 있는 라디오에 도청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집에
서 김일성을 욕하다가 체포되어 사형을 당하였다,

또 다른 경우로 국제사면위원회에 따르면, 과거 일본에 거주했던

가족중 한사람이 정부를 비방하다 체포되어서 가족전체가 국내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한다. 그들이 「 로동교화소」 에 있다는
보도가 '

92년에 있었다,

북한은 국내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정보를 통제하려고 한다.
일본 언론인의 출입은 엄격히 관리된다.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러시아 언론은 접근이 제한되어 景고, 
'

91년 한해동안 그 들

사무소의 상당수가 폐쇄되었다.

국내언론 검열은 엄격하며, 공식적인 정부시책오로부터의 이탈은
허락되지 않는다. 북한당국은 정치관료를 제외하고 외국 방송을
청취하는 것을 금하며, 이를 어기는 자는 혹독한 처벌을 받눈다.

라디요와 l'V는 오직 국내방송만 수신할 수 있게 고 정되어 있다.
정부는 예술적 · 학술적 활동을 통제한다. 연극, 영화, 오페라,

서적의 주요기능은 위대한 지도자 김일성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의 품성을 찬양하는데 공헌하는 것이다.

b. 평화적 집회 · 결사의 자유

정부의 허가없이는 대중집회를 열 수 엾다, 정부가 만든 조직

외에 알려진 것은 엾다. 정부는 이웃간 모임, 동창회와 같은 비
정치적 모임조차됴 금한다. 각종 직업적 동맹이 이들 구성원에
대한 정부 통제의 수단요료써, 유일하게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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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종교의 자유

헌법에 
" 

인민은 종교의 자유, 반종교적 선전의 자유를 가진다"
고 규정한다. 실제로 정부는 국가이익에 공헌하는 것외에는 어떠
한 종교적 활동도 엄격히 제한한다. 최근에 북한정부는 회1교적
목적달성의 수단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종교 조직의 형성을 촉진
해 景다.

북한은 500여곳의 가정교회에서 예배보는 1만여명의 기독교 신자

가 있으며, 한국 토착종교운동에서 비롯된 정부가 지원하는 단체
인 천도교 청우당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종교적 활동이 허락되는 몇몇 절들도 있고, 
'

88 말에 세워진 2개

의 기독교 교 회(캐토릭, 신교 하나씩)도 있다.

어떤 북한 방문자들은 교회예배와 신자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
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들이 각색된 의도적 행위라 말하기도 한
다.

김일성과 그의 가족, 그의 주체사상은 숭배된다. 김일성 가족에
대한 찬양은 국가적 종교의 것에 가깝다. 북한 당국은 

" 

김일성
주의 

W2 

[북한 언론이 부르는)와 기독교사상을 융합시키기 위한
신학적 토대를 연구하고 있는 것 같다.

d. 거주이전의 자유[국내외 여행, 이민, 귀환)

북한당국은 국내여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자기 마을을 벗어날
경우 통행증을 요구한다. 또한 이들 통행증은 공무상 여행이나
친척의 결혼, 장례참석을 위한 여행의 경우에만 교 부된다.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할 경우 이런 제한된 목적을 위해 여행할
권리마저 상실한다.

- 129 -



7한정된옐리뜨들만이개인적으로이용할수있는교통수단1-질수있다,정부는민간비행기, 기차, 버스의 이용과 음식,

연료의 공급을 엄격히 통제한다,

평양에 택시는 엾고 버스와 궤도전차가 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지하철이 운행되면 그것을 타거나, 걷는다,

에 출퇴근하며, 지붕없는 토럭에 실려와 특별한 국가사업을 위해

동원되기도 한다.

주로 귀순자들에 의하면, 특히 정치적으로 「불순분자」 라고
낙인찍인 자들에 대한 강제이주는 일반적이라고 한다. 수도인

평양에 거주하는 것 뿐만 아L]라 왕래하는 것도 엄격히 통제된다,

해회1여행은 공무원, 믿을만한 예술가, 운동선수, 학자들에 제한
되고 있다. 북한당국은 해외이밌을 허용치 않고 있으며, 

' 53년

이후 북한을 떠난 망명자는 단지 i 천여명 정도다. 북한당국은

이들의 가족,친지들에 대해 박해를 가하고 있다. 강제로 본국오
료 송환된 망명자들은 감옥에 가거나 어띤 경우는 처형도 된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오길남씨가 덴마크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

후인 
w

86년에 그의 부인[신숙자)과 두딸이 감금되었다고 보도했

다. 그 이후 오길남씨는 그의 가족과 연락할 수가 없었다.

'

91년에 처음으로 북한주민 1명이 친척 방문을 위해 미국여행이
허가되었는데, 북한 공무원이 동행했요며, 2주후에 돌아왔다.

북한당국은 학생들이 공산주의 국가나 우호적인 제3세계 국가
이외에서 공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

89 년 동유럽에서 공부하는 북한학생 6명이 망명兎을 때 해외
유학생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으며, 

'

90 년에는 소련이나 동
유럽에 나가있는 학생들을 귀환시키기도 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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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년에서 
'

82년까지 재일동포 93
,
000 명(6,637명의 일본인 부인

포함)이 그들의 의사에 따라 북송되었다.

이들 일본인 부인들(이들중 1
,
828 명은 일본시먼권을 여전히 가졌

다)은 2-3년마다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북한정부의 약속에
도 불구하고, 누구도 일본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그 들 대부분에
대한 소식도 다시 들을 수 없었다. 이들 북송인과 그들 가족
대부분은 동요계층으로 분류되었고 일반적으로 멸시를 받았으며,
이것이 국외에 알려지자 자발적 북송은 중단되였다.

최근 일본배우자에 대한 대우는 개선된 듯하다, 왜냐하면 일본
친지의 방문으로, 북한에 부족한 경화수입이 있기 때문인데 이것
은 연간 6 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0년동안 북한은 재일, 재미, 재중, 기타 다른나라 해외
동포들의 북한 방문을 차츰 허용해 오고 있다.

'

% 년중 잠시동안 모든 외국인의 출입국이 중단되었는데 이는
군사적 긴장이나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이유 때문이었다.

다닐수 있을지라도, 방문객은 세밀한 감시를 받으며, 여행지는
대개 제한, 고정된다.

여행자가 아파트, 공공건물, 가게나 이와 유사한 시설들을 이용
하기 위해서는 사전조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

3. 정치적 권리에 관한 조망 : 그들의 정권을 바꿀 수 있는 시민의
권리

북한주민은 지도자나 정부를 교체할 수 있는 권리나 장치를 가지
고 있지 않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김일성과 그의 후계자 김정일
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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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즉 최고인민회의는 일년에 단지 며칠만 개회하고, 지도

자에 의해서 제시된 안건을 단지 통과시키는 역할만 한다.

북한온 민주주의의 외양을 갖추려고, 조직의 뿌리가 빈약한 몇

개의 소수 위성정당을 만들어 왔다.

이들은 최고인민회의에서 멍목뿐인 대표권을 가진 단체로써 존재
할 따름이다. 그 들의 주요목표는 외국을 방문하는 당대표를 통해
정부시책을 해외에 홍뵤하는데 있는 것 같다.

자유선거는 북한에 존재하지 않는다, 최고인민최의 또는 도 · 시
· 군당위원회에 대한 선거가 규칙적요로 실시묄 지라도 모든 경우

정부는 각 단위선거에서 단지 한명의 후보만을 인정한다.

북한 정부통계에 의하면, 99% 이상의 투표율에, 로동당이 인정한

후보에 대한 100%의 찬성율을 보인다고 한다,

3백만 노동당원[전체인구 2 ,
200만명)의 대부분은 당의 소수 옐리

뜨 가 만든 규칙을 지키는데 힘쓴다.

4. 국제적, 비정부적 차원의 인권침해조사에 대한 북한정부의 태도

북한내 어떤조직도 인권상황이나 그 침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에 허용되지 않는다. 북한은 어띤 국제인권 조직에도 가입하지
않았으나, 최근 몇년동안 UN인권위원회 회의에 업저버 자격오로
대표를 파견해 泉었다.

' 91년 국제사면위원회의 대표들이 북한을 방문하여 판사,毛호사,
법학자, 외교부 · 사회안전부 관리들을 한차례 만났을 뿐,그 이후
북한은 계속해서 국제사면위원회, Asia Watch, 그리고 다른 인권

관련기관의 방문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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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족, 성, 종교, 무능력, 언어, 사회적 지위에 기초한 차별

크關쑈

헌법에 
" 

녀성은 남성과 동등한 사회적 지위, 권리를 가진다Ti
라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여성은 당이나 정부의 고 위직에 거의
올라갈 수 없다. 여성의 로동력이 필요한 소규모 공장들을 제외
하고 여성은 노동력에 있어서 비례적으로 같이 취급된다.

정부정책 뿐만 아L]라 전통적인 사회규범도 여성에 대한 불경행
위를 용서하지 않는다. 국제사면위원회의 보도에 따르면, 배우자
의 정치적 범죄로 해서 가족과 함께 여성도 수감된다 한다.

잎크크

사회적 규범은 어린이들을 중시하는 전통적 가족중심의 가치관을
반영한다. 모든 어린이들은 무상의무 교 육을 받을 수 있다.

평양방문자에 따르면, 어린이들은 옷을 잘 입고 적어도 일반언민
들 만큼은 먹는것 같다고 한다. 평양에는 주로 어린이들을 위한
두개의 놀이동산과 하나의 백화점이 있다.

노동당원, 상이군인, 혁명영웅의 자식들은 특별대우를 받는 것
같다, 국제사면위원회에 따르면, 어린이들은 정치적 범죄를 행한
부모와 같이 수감될 수 있다 한다.

북한은 약간의 중국인과 재일교포 일본인 배우자를 제외하고 대
개 단일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인에 대한 차별이 있다는
보도는 없다, 중국이 북한의 최우선 동맹국이고 교 역상대국이기
때문에 고 의적인 차별은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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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고

전통적 사회규범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용인한다.
상이군인을 제외한 장애인은 평양시내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

믿을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정부당국은 2-3년 마다 평양에 있는

난장이를 포함한 불구자를 조사하여 교 외에 있는 특별한 시설들에
이주시킨다고 한다. 장애자를 위한 법적 강제위임조항은 없다.

6. 노 동 권

a. 단결권

북한에 정부요]- 관련없는 노동조합은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로동당은 전체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되어 있다.

소위 「고 려무역조합일반련합」 이라 불리는 단일'노동조직이 북한

에 있는데, 이는 전에 소비에트 통제하의 「세계무역조합련합」
에 가입해 있고, 이 조직의 영향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 노 동조
합은 고 전적인 소비에트 모델에 근거하여, 노 동자들이 생산성
목표, 국가목표를 달성하도록 동기부여 하는 것과 건강, 교 육,
문화, 복지시설을 제공할 책임을 가진다.

노동조합은 파업할 권리는 갖지 않는다.
북한은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은 아니지만, 업저버 지위는 가지
고 있다.

고

b. 단체 조직 · 교 섭권

노 동자들은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로 협상할 권리가 없다.
임금은 정부가 정한다, 정부가 모든 일자리를 배정한다, 직업결
정에 있어서 어떤 사상을 가졌는지가 업무능력 만큼 중요하다.

공장 · 농장 노동자들은 (공장 · 농장) 경영에 영향력을 미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조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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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강제노동의 금지

강제노동의 사용에 관한 금지가 없으며, 정부는 일상적으로 건설
사업을 위해 군인(징집병)을 동원 사용한다.

" 

갱생로동" ,

"

로동을 통한 재교육WT은 정치범에 대한 일반적
처벌이다. 국제사면위원회에 따르면, 수형자들에게 벌목, 곡물
재배와 같은 강제노동이 일반적이라 한다.

d. 어린이의 최저고용연령

어린이의 최저고용연령에 대해 입수가능한 자료는 없다. 그러나
교 육은 15세까지 보편적이고 필수적이며, 이 규칙은 강제적(의
무적)이라 여겨진다.

e. 노동여건

최저임금에 대해 입수가능한 자료는 엾다. 한 노동자와 그의 가
족이 최저 생계수준에서 생활하는 데는 적당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가가 모든 교육적, 의료적 필요를 무상으로 충족시켜
주고 단지 명목적인 임대료만 부과되기 때문에, 임금은 노동의
댓가를 나타내는 주요지표가 아L]다.

헌법은 하루 8시간 노 동을 규정하지만, 몇몇 보도에 의하면,
생산력증진 캠페인 기간동안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하루에 12-16

시간씩 일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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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4 ]

u

T , 년도별 납북자 통계

o 휴전이후 현재까지 납북자는 동진호 선원 등 총 438 명이며 실제

억류 인원은 429 명임. ['94.8 현재 대한적십자사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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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류인원은 408 명이며 항공 납북자를 포함한 전체 억류인원은

429 명

聚 납북자 명단 438 명 이외에 미확인된 납북자 37명 명단 별도

작성

o 우리 정부는 북한에 억류된 납북인사들을 송환하기 위해 다각도로

력하여 왔으며, 
'

80 년 이후에만도 성명,담화,대북전통문 등
R

22 회에 걸쳐 이들의 조속 송환을 북한에 촉구한 바 있음.

- 가장 최근 촉구한 것은 
'

94. 4, 22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대북

전통문임.

w

團

4



크. 휴전이후 납북 · 억류자 명단

가. 납북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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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군 1 - 2 정 승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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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다. 항공납북자 
"
'

…

.

l

l

:



* KNA : 승객 30명, 승무원 3명을 태운 부산발 서울행 대한국민항공사

(KNA) 여객기를 평택 상공에서 간첩 5명에 의해 납북, 외국인을

고 려 일부 승객 송환, 기체와 승객 8명 계속 억류(1명 명단

미확인)

* KAL : 승객 47명, 승무원 4명을 태운 강릉발 서울행 대한항공 YS-11

여객기를 간첩 조욱희가 납치, 승객 39명은 납치 66일만에

송환, 승객 · 승무원 12명 계속 억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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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미확인 납북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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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率略軾 l‥. ·. · l l ‥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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